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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 칙

제1조(목 ) 이 규정은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6조  제9조, 보조 의 산 

 리에 한법률 제9조 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

되는 인공어  시설사업(이하 “어 사업”이라 한다)의 효율 인 집행  

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  1. "인공어 "(이하 "어 "라 한다)라 함은 수 에 인공 으로 수산생물의 

산란․서식장, 바다목장, 바다 숲, 해 림 등을 조성하기 하여 시설

하는 각종 구조물을 말한다.

  2. "시험어 "라 함은 특정인이 어 를 개발하여 특허권 는 실용신안

권을 확보한 후 시․도어 의회(이하 “시도 의회”라 한다)에서 시험

어 로 선정된 어 를 말한다.

  3. “연구어 ”라 함은 시․도지사 는 국립수산과학원장(수산연구소장

을 포함한다. 이하 “수과원장”이라 한다)이 새로운 어 모형 개발과 자

원조성 사업의 발 인 추진을 하여 시험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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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를 말하며, 바다목장, 바다 숲, 해 림 등 정부의 수산자원조성사업

(이하 “조성사업”이라 한다) 추진과정에서 개발 하는 어 를 포함한다.

  4. "일반어 "라 함은 시험어  는 연구어   어 의 시설효과가 입

증되어 앙어 의회(이하 “ 앙 의회”라 한다)에서 어 사업 상

어 로 선정한 어 를 말하며, 어류용어 , 패․조류용어   해 림

로 구분한다.

    가. 어류용어  : 어류의 산란, 성육  어획 등을 하여 개발되어 효

과가 입증된 어

    나. 패ㆍ조류용어  : 패․조류의 번식, 성육  채취 등을 하여 개

발되어 효과가 입증된 어

    다. 해 림  : 인공 구조물 등으로 해역특성에 합한 해조류를 부

착․서식시키거나 인 으로 해조류 종자를 이식하여 조성한 어

  5. “강제침선어 ”(이하 “침선어 ”라 한다)라 함은 강제선박을 어 로 

사용하기 하여 수 에 시설하는 어 를 말한다.

  6. “어 어장”이라 함은 어 사업에 의하여 어 를 시설한 수역을 말한다.

  7. "어 사업비"라 함은 어 사업에 사용하기 하여 편성된 국고  지

방비 산을 말한다.

  8. "어 사업자"라 함은 계법령에 의하여 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

자를 말한다.

  9. “연구․조사 가능기 ”이라 함은 [별표 1]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, 

효과조사, 지조사, 어 확인조사 등 인공어 시설사업에서 추진하는 

각종 연구․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등록된 기 (이하 “연구조사기

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제3조( 용범 ) 어 사업의 집행  리에 하여는 기르는 어업육성법, 

보조 의 산  리에 한법률,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등 다른 법령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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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사업집행주체 등) ①이 규정에 의하여 어 사업을 집행하고 리하는 

주체는 역시장 는 도지사(이하 “시․도지사”라 한다)로 한다. 다만, 

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어업의 어장에 패ㆍ조류

의 자원증강을 목 으로 1단 평면으로 시설되고 있는 패․조류용어  

 해 림 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시장․군수 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

하“ 시장․군수․구청장” 이라 한다)에게 임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  ②시․도지사는 어 사업의 효율 인 추진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

는 경우, 연구조사기 의 장에게 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

를 요청 받은 기 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조하여야 한다.

제2장 어 의회 설치 등

제5조( 의회 설치) 어 사업의 효율 인 집행  리 등에 한 사항을 

의하기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앙 의회를 두며, 역시  도(이

하 “시․도”라 한다)에 시도 의회를 둔다.

제6조( 의회의 구성) ① 앙 의회는 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

원으로 하고, 시도 의회는 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원으

로 구성한다.

  ② 앙 의회의 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어 사업 담당국장이 되고, 

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. 다만 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

수 없을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어 사업 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행

한다.

  1. 농림수산식품부 어 사업 담당과장

  2. 수과원 본원과 동해․서해․남해․제주 수산연구소(이하 “수산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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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”라 한다)의 인공어  문연구 요원  5인 이내

  3. 수산업 동조합(이하 “수 ”이라 한다) 앙회 회원경 지원부장

  4. 어 에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인 이내

  5. 시․도 어 사업 담당과장 6인 이내

  6. 국립해양조사원(이하 “조사원”이라한다) 해도과장

  ③ 시도 의회의 원장은 시․도 어 사업 담당국장이 되고, 원은 다

음 각호의 자가 된다. 다만 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

을 경우에는 시․도 어 사업 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행한다.

  1. 시․도 어 사업 담당과장

  2. 수과원 산하 수산연구소 어 련 문가 는 지도업무 담당  3인 

이내

  3. 지구별 수 장 는 상임이사  2인 이내

  4. 어 에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4인 이내

  5. 어 어장에 한 실증  경험이 있는 어업인 표 2인 이내. 다만, 어

어장에 한 실증  경험이 있는 어업인이 없을 경우 수산업계를 

표하는 자 2인 이내

  ④제2항제2호, 제4호  제5호의 원은 장 이,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

의 원은 시․도지사가 해당 의회 개최 시 각각 이를 한다.

  ⑤ 앙 의회  시도 의회 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의회를 소집하

여야 한다.

제7조( 의회 기능) ① 앙 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  1. 시험어 의 효과조사 결과 분석  일반어  선정 여부 심의

  2. 어 사업의 효율 인 집행  리방안에 한 자문

  3.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한 자문

  ②시도 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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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시험어  선정을 한 심의

  2. 시험어  효과조사 결과분석  일반어  선정 추천여부 심의

  3. 당해연도의 어 시설계획(어 의 종류, 시설 정수역, 시설물량, 시설

방법, 우선순  등을 포함한다) 심의

  4. 어 사업의 효율 인 집행  리방안에 한 자문

  5.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한 자문

 ③ 앙 의회  시도 의회의 심의사항은 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

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험어 의 선정) ①시․도지사는 어 에 한 특허권 는 실용신

안권을 가진 자(이하 “권리자”라 한다)로부터 [별지 제1호 서식]에 의한 

시험어  선정신청이 있거나, 시험어 로 선정 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

되는 어 가 있는 경우 사 에 인공어 기술자문단의 검토의견을 들어 

이를 시도 의회에 상정하여 시험어  선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

만, 인공어 기술자문단의 구성  기능은 수과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어 로 선정된 어 의 제작․시설 등 제

반 비용은 권리자가 부담한다.

  ③시․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어 로 선정된 경우 10일 

이내에 그 결과를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험어 의 시설  효과조사) ①권리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

선정된 시험어 에 한 시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

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지여건을 감안하여 시설해역, 시설방법, 시

설규모 등 시험어  시설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.

  ②권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어 를 시설한 어장에 한 효과

조사를 연구조사기 의 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, 효과조사 비

용은 권리자가 이를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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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③시험어 의 효과조사는 시설 후 보존상태, 시기별 부착생물상, 유 자

원의 분포상, 생물별 집효과, 경제성 등을 종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. 

이 경우 최소한 2년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. 단, 효과조사 운 상 필요하

다고 인정되어 장 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외로 한다.

제10조(연구어 의 시설 등) ①시․도지사 는 수과원장은 새로운 어

의 개발과 수산종묘방류  어 의 효과측정을 하여 연구어 의 시설

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연구어 의 종류, 시설규모  시설

방법 등 구체 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의회에 상정, 심의한 후 

어 사업비로 시설할 수 있으며, 시․도지사는 연구어  선정결과를 장

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  ②시·도지사 는 수과원장은 정부의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연구어 를 

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사 에 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연구어 의 효

과조사를 2년 이상 실시하고 일반어 로 환이 필요한 경우 [별지 제2

호 서식]과 효과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장 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일반어 의 선정) ①시․도지사는 일반어  선정 시 제9조제3항의 

규정에 의한 효과조사 결과를 시도 의회에 상정, 심의하여 당해 시험어

를 일반어 로 환하여 지속 으로 시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

경우 [별지 제2호 서식]에 의한 일반어  선정 추천서와 당해 시험어

의 효과조사 결과보고서를 붙여 장 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

  ②장 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․도지사로부터 일반어  선정추천서

를 받았거나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·도지사 는 수과원장으

로부터 연구어 의 일반어  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앙 의회

에 상정하여 일반어 로 선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  ③장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일반어 에 하여 심각한 문

제 이 발생되어 시․도지사 는 수과원장으로부터 일반어  선정 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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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요청이 있을 경우, 이를 앙 의회에 상정하여 취소여부를 심의하여

야 한다.

제3장 어 의 제작  시설

제12조(시설계획의 수립) ①시․도지사는 어 사업을 효율 으로 추진하

기 하여 할구역 안의 어 시설 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

어 사업 계획이 포함된 시도 의회 개최 결과를 30일 이내에 장 에게 

제출하여야 한다.

  ②시․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 시설계획을 수립하고자 하

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우선 반 하여야 한다.

  1. 수산자원 리수면으로 지정 는 이해 계자의 동의가 이루어진 해역

  2. 어 종합개발사업계획 권역안의 어 시설계획

  3. 새로 개발된 어 시설 계획

  4. 침선어   해 림  등을 포함한 다양한 어 시설계획

  5. 바다목장화 사업  어 어장 조성계획

  6. 공유수면 리법에 의한 수심의 변화로 인해 다른 업종에 지장을 래

하지 않는 해역

제13조(시설 정수역 선정) ①시․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 시

설계획의 범  안에서 연구조사기 의 장에게 어 시설 지조사를 의

뢰하여 그 조사결과 지로 정된 수역 에서 다음 각호의 기 에 부

합하는 수역을 당해연도의 어 시설 정수역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  1. 인근 어업인들의 의견을 지조사 이 에 충분히 수렴하고 [별표 2]에 

의한 어  지조사 항목  정요건 기 에 합할 것

  2. 수산생물의 산란, 서식장 조성 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하여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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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수역일 것

  3. 수심 70m이하인 수역을 상으로 할 것(다만, 수심이 5m이내의 연안

에 패․조류용어  시설 시에는 태․폭풍에 의한 어 의 도․매몰 

등의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하며, 해조류 부착 등에 필요조건인 합

성 작용, 패류 서식에 용이한 곳)

  4. 선박통항이 빈번한 수역에서는 통항 선박의 안 수심을 고려할 것

  5. 경사도가 완만하고 지반이 평탄하며, 조류 등에 의하여 어 의 세

굴․ 도․매몰 는 유실될 우려가 없을 것

  6. 공유수면 매립․간척사업 는 공업단지 조성 정지역  골재 채취 

등으로 환경변화가 상되는 수역이 아닐 것

  7. 갯 녹음 발생해역이거나 해 림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역으

로써 수과원장과 의된 수역

  8. 시설 정 지에 하여 지층탐사기나 시추퇴 물 조사에 근거한 정

 조사분석에서 매몰 가능성이 없는 수역

  ②시․도지사는 지조사 의뢰 기 의 장이 지로 정한 수역  

지조사 후 5년 이상 경과한 수역에 하여 어 시설을 하고자 하는 때

에는 당해 지조사기 과 의하여 지 정수역의 질상태 등을 재

확인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 다만, 매립, 간척, 해사채취, 토사유

입  태풍 등으로 해  지형의 변화가 있었거나 상되는 수역에 하

여는 5년 이내라도 지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다.

  ③시․도지사는 어 시설을 합리 으로 추진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

정하는 경우 계기 과 의를 거쳐 시설 정수역을 확정하여야 한다.

제14조(사업자 선정) 시․도지사는 어 사업이 수 에 구조물을 시설하여

야 하는 특수성과 어 제작․시설공사의 험성 등을 감안하여 국가를 

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법률(이하 “국가계약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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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시공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어 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.

제15조(제작장 확보) 시․도지사는 어 의 제작, 양생  치를 효율 으

로 하기 하여 어  제작장 확보에 필요한 행정 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16조(설계  시공기 ) ①어 의 설계  시공기 은 다음 각호와 같

다. 다만, 구체 인 설계  시공기 과 표 설계도는 장 이 별도로 정

할 수 있다.

  1. 어 는 장기간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, 수산생물의 부착․

서식  해 림 조성에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.

  2. 공사비내역은 당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가장 경제 이고 합리

인 방법으로 산출하되, 시설부 비는 당해연도의 산편성기   건

설부문 시설부 비 요율표 범  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.

  3. 품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당해연도의 표 품셈을 용한다.

  4. 당해연도 제작물량의 10퍼센트의 어 는 제작연도, 사업지구명, 발주

처  공사감독 , 제작회사  표, 장 리인 등의 내역을 [별표 3]

의 표시방법에 의거 아크릴 에 표시하여 어 상부 앙에 부착하도록 

설계하고, 이를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.

  ②시․도지사는 어 사업자로 하여  본 사업 시작  표 어 를 미리 

제작하여 공사감독 의 검사를 받은 후 어  제작 장마다 비치토록 하

여야 한다.

  ③어 제작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  해양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은 

친환경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.

  ④시․도지사는 시설 정 지여건에 따라 어 의 안정성이 확보된 경

우, 인공어 기술자문단의 검토의견을 들어 일반어  특허 출원 범 의 

형태변경 없이 해역별 특성에 합하도록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17조(시설기 ) ①시․도지사는 일반어 를 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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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에 따라 어류용어 , 패․조류용어 , 해 림 , 침선어 로 구분하

여 시설할 수 있다.

  ②해 림 는 연구조사기 의 장과 의하여 해역여건에 합하도록 시

설하여야 한다.

  ③일반어 의 시설기 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  1. 어류용어 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설 정수역 16ha를 1

개 단지로 하여 단지의 앙 1ha에 [별표 4]의 어 기본시설도와 같이 

집  시설하되, 단지간의 거리는 300m이상 되도록 하며, 1개단지당 시

설기 은 총 용  800㎥ 시설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수심 등 해역여

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시․도지사는 연구조사기 의 장에게 

조사를 의뢰하여 단 어 의 시설량, 배치 방법 등을 조정하여 시설할 

수 있다.

  2. 어류용어  1개의 용 이 100㎥ 이하인 어 를 분산하여 시설할 경우 

어 간의 거리는 가장 큰 변 길이의 4～6배로 하여 시설해야 한다.

  3. 패․조류용어 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설 정수역 4ha

를 1개 단 어 로 하여 1단 평면으로 시설하여야 하며, 단 어 당 

시설면 은 시설된 어 가 해 와 하는 면 을 기 으로 1,000㎡

이내로 한다.

  4. 침선어 는 16ha를 1개 단지로 하며, 단 어 당 시설량은 1,600～

2,400㎥ 이내로 하고 콘크리트 어류용어 와 병행하여 시설할 수 있다.

  5. 해 림 는 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시설 정수역에 

시설하며 패․조류용어 에 한다.

  6. 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하여 시․도지사는 기존 시설된 어 어

장에 한 추가 인 보수․보강시설이 필요한 경우 수과원장에게 기 

시설어 에 한 형상  자원상태 등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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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량을 조정할 수 있다.

  7. 제1호,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지역여건상 시설 용 을 확  

는 축소할 필요가 있을 때 수과원장과 사 에 그 내용을 의한 후 시

도 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
제18조(시설방법) 어 의 시설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  1. 어 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단 어 별로 시설 정수역의 앙

에 표지를 설치하고, 이 표지가 설치된 치에 어 를 실은 선박을 고

정시켜 당해 선박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단 어 의 앙부 에 

정확히 수거치 하여야 하며, 인공어  시설용 크 인의 와이어로

에 길이(미터)표시를 하여 감독공무원, 입회자 등이 시설수심을 확인할 

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  2. 어 는 지역여건과 어 종류  기능에 따라 [별표 5]의 어 시설 방

법 시와 같이 2단 이상 상  는 1단 평면 등으로 시설하되, 어

의 시설목 과 기능이 최 한 유지․확보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, 시

설  어 가 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  3.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어 는 이를 상 하여 투

하하는 경우에는 그 단 어 의 상단 부분에, 1단으로 평면 시설하는 

경우에는 어 군의 앙부분에 시설되도록 하여야 한다.

  4. 어 는 시설 ․후의 해 지형을 GPS와 어군탐지기가 연동되는 시

스템으로 시설장소에 한 치정보를 생산하여야 한다.

제19조(공사감독) 시․도지사는 국가계약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실한 

시공을 하여 담당 공무원을 공사감독 으로 지명하여 어 제작  시

설하는 장을 철 히 감독하여야 하며, 건설기술 리법 제27조의 규정

에 따라 감리 문회사로 하여  책임감리, 시공감리  검측감리 등의 

인공어 시설공사 책임감리를 의뢰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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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(시공교육) ①장 은 당해연도 어 사업의 효율 인 추진을 하여 
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․도 어 사업담당자, 공사감독   어  

사업자 등을 소집하여 견실시공 등에 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  ②시․도지사는 당해연도의 어 사업 착공을 후로 빠른 시일 내에 공

사감독 , 어 사업자, 어 개발자 등을 소집하여 어 사업 시공계획을 

검토하고 견실시공 등에 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  ③시․도지사는 공사감독  는 장 리인으로 하여  어 제작 에 

장인부들에게 견실시공에 한 교육을 실시한 후 공사에 착수토록 하

여야 한다.

  ④시․도지사는 어  제작 장에 어 제작기 , 부실제작어  사진  

견실시공 안내문 등을 게시하여 어  시공사임직원  장인부들의 견

실시공 의지가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1조(시설입회)①시․도지사는 어 를 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․도 

(시․군․구), 시설지역 어 계 표 각 1인 이상을 입회할 수 있도록 

하여야 한다.

  ②시․도지사는 시설 치의 확인과 효과조사 등을 하여 필요하다고 

인정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과원장과 의하여 수

과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을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.

  ③제1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회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

확인하여야 한다.

  1. 지 정 치와 시설 치의 동일 여부

  2. 시설방법의 정성 여부

  3. 시설수량  제작상태 합 여부

  4. 기타사항

  ④시․도지사는 소속 입회공무원으로 하여 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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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 어 시설 후의 단 어 별 시설상태를 확인한 후 어군탐지기상의 

기록이나 상화면의 사진  어  시설단지별 수심확인에 필요한 자료

를 공검사조서에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당해 사진은 어 시

설 치를 나타내는 경도  도와 촬 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

제4장 사후 리  연구 등

제22조(시설상황 통보  활용) ①시․도지사는 당해연도의 어 사업의 

시설을 완료한 때에는 그 시설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[별지 제3호 

서식]에 의한 지선별 어 시설상황을 장 에게 보고하고, 그 부본을 수

과원  할수 에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과원장에게는 제24조의 

규정에 의한 해역별 표본어 어장의 어 시설 효과조사 계획에 참고 될 

수 있도록 효과조사에 한 별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  ②시․도지사는 해역별 완료된 시설어 에 하여 수로업무법 제8조의2 

규정에 따라 일반수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  ③시․도지사는 어 어장에 한 어 시설도(이하 "어 어장 시설도"라 

한다)를 [별표 6]의 작성방법에 의거 작성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시․

군․구에 비치하도록 함과 동시에 당해 어 어장시설도 1부와 시․도 

내 체 어 시설 상황을 표기한 도면 1매를 장 에게 제출하고, 그 

부본을 수과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

  ④시․도지사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 어장시설도를 통보 받

은 시․군․구에서는 당해 어 어장시설도에 한 어업인의 요구가 있

을 경우 이를 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23조(사후 리) ①시․도지사는 어 사업자별로 당해연도 어 사업의 

 과정(어  제작, 운반, 투하, 투하 후 상태 확인 등 과정을 말한다)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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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메라, 비디오, DGPS, 어군탐지기 등으로 촬 하여 그 결과물을 생산, 

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수과원에 어 어장 리사업을 탁 리하는 경

우에는 이를 신할 수 있다.

  ②장 은 어 어장 리에 한 세부 추진요령을 별도로 수립․시달할 

수 있으며, 시․도지사는 기 시설된 어 어장에 한 연차별 어장 리 

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  ③시․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어 어장 리계획  활용

방안 등을 어업인에게 리 홍보하여야 한다.

  ④시․도지사는 시설된 어 에 하여 사후 리를 한 어 어장 리 

단 공정업무를 연구조사기 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, 의뢰받은 기

에서는 산범  내에서 시설된 어 의 치와 상태를 조사하여 보

수․보완․보강의 실시, 어 에 걸린 폐기물 제거 등 어 기능회복  

효과 향상을 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  ⑤시․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 어장의 사후 리사업을 의

뢰할 경우 하자검사 확인에 필요한 년도 시설어장을 포함하여 의뢰할 

수 있다.

  ⑥시․도지사로부터 어 어장의 사후 리를 의뢰받은 기 에서는 극 

조하여야 하며, 의뢰받은 업무의 수행결과를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

에 보고서 등으로 작성하여 시․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양방향음 탐사기(Side Scan Sonar)

와 멀티빔음향측심기(Multi-Beam Echo Sounder)에서 생산된 상자료가 

포함되어야 한다.

제24조(효과조사) ①수과원장은 매년 해역별 표본 어 어장의 어 시설 

효과 조사계획을 수립 조사․연구하여야 하며, 조사어장은 제22조의 규

정에 따라 시․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지선별 어 시설상황 는 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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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에 한 의견 등을 참고하고 해역별, 어 종류별, 어 의 기능 등의 

특성이 균형 잡히게 조사․연구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.

  ②수과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 시설 효과조사․연구를 종료한  

때에는 그 조사․연구를 종료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종합 인 결과보고

서를 장 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․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  ③시․도지사는 지  효과조사가 필요한 경우 자제 산 혹은 어

어장 리사업에 포함하여 연구조사기 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.

제25조( 지  효과조사 방법) ①수과원장은 어 시설 지조사, 효과조

사  어 어장 리사업 방법 등에 한 표 화된 지침을 제정하여 장

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․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  ②연구조사기 의 장은 제9조제2항, 제10조제2항, 제13조제1항, 제24조제

1항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 시설 지조사, 효과조사  어 어

장 리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한 치침에 따라 조사를 하여

야 하며, 그 결과에 하여 인공어 기술자문단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제26조(어 에 한 연구조사) ①수과원장은 새로운 어 모형의 개발과 

어  시설 지조사  효과조사방법, 어 시설기   시설방법 등의 

개선을 한 연구를 지속 으로 실시하고, 당해 연구를 종료한 때에는 

그 연구를 종료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장 에게 제출

하여야 한다.

  ②수과원장은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[별지 제4호 서식]에 의한 연구

조사기 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장조사, 인공어 기술자문단의 검토 

등을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야 하며, 등록된 결과를 장 에게 보고하

여야 한다. 다만, 세부 인 등록기   차는 수과원장이 별도로 정한

다.

제27조(어 어장에 한 수산자원 리수면 등의 지정) 시․도지사는 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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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장 보호․ 리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 시설 주변

수역을 일정기간 수산 계 법령에 따라 수산자원 리수면을 지정하여야 

하며, 수산업법 제65조  동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으로 

지정할 수 있다.

제5장  보  칙

제28조(사업추진실태 검․평가 등) ①장 은 시․도별 어 사업의 추진

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검․평가하여 미비 을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.

  ②장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검․평가결과가 우수한 시․

도  사업자 등에 하여는 이를 포상하거나 다음해의 산 등을 증액

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29조(조사여비 지  등) 시․도지사는 어 시설 지조사, 시설입회, 효

과조사, 사후 리조사 는 시도 의회에 참여하는 계공무원 등에게 

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여비를 지 하여야 한다.

제30조(시행세칙) 장 , 시․도지사 는 수과원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

항을 제외하고 어 사업의 효율 인 집행, 시공  리를 하여 필요

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08. 12. 26.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70호)

 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재 이미 시험어   연구어 로 선정되

었거나 효과조사를 실시 에 있는 경우 종 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(2004. 07. 15. 해양수산부훈령 제328호)

 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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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②(시험  연구어 의 효과조사에 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재 

이미 시험어   연구어 로 선정되었거나 효과조사를 실시 에 있는 

경우 종 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(2002. 06. 10. 해양수산부훈령 제277호)

  ①(시행일)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에 종 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험어

․일반어   연구어 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01. 01. 29 해양수산부훈령 제226호)

  ①(시행일)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5조제2항의 규

정은 도지사  지정연구기 장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진원장

이 제정한 지침을 통보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  ②(다른 훈령의 개정) 수산시설 리규정(해양수산부 훈령 제70호)  다음

과 같이 개정한다.

  제3조 별표1  "10. 어 시설"을 삭제한다.

  제9조제1항  "(별지 서식 제1호 내지 제7호)"를 "(별지서식 제1호 내지 

제4호, 제6호  제7호)"로 하고, "서식 제5호"를 삭제한다.

  제11조제1항  "별지 서식 제8호 내지 제12호"를 "별지 서식 제8호 내

지 제10호, 제12호"로 하고, "서식 제11호"를 삭제한다.

  ③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연도별 인공어 시설사업세부집행지침에 

의하여 선정된 시험어 , 일반어   연구어 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선

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00. 03. 07 해양수산부훈령 제189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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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①(시행일)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5조제2항의 규정

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진원장이 어 시설 지조사  효과

조사 방법 등에 한 표 화된 지침을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연도별 인공어 시설사업세부집행 지침 

 종 의 요령에 의하여 선정된 시험어 , 일반어   연구어 는 이 

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1998.1.24 해양수산부훈령 제92호)

  ①(시행일)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5조제2항의 규정

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진원장이 어 시설 지조사  효과

조사 방법 등에 한 표 화된 지침을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연도별 인공어 시설사업세부집행 지침 

 종 의 요령에 의하여 선정된 시험어 , 일반어   연구어 는 이 

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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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1호 서식]

시험어  선정 신청서(제8조제1항 련)

신청인
성명 주민등록번호

주소

어 의 명칭

재질 

 

규격

등

모    양 재  질

크    기   량 톤

압축강도 겉용 ㎥

소요자재

제작단가 시설단가

단지(16ha)당 

시설수량

특  성

상생물

상수역

시설방법

특이사항

특허 등

 권   리

권리내용

등 록 일

권 리 자

인공어 시설사업집행  리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어 로 

선정 받고자 신청합니다.

.      .      .

신청인               (서명 는 인)

시․도지사 귀하

< 구비서류 >

1. 어 제원, 소요재료  단가 산출근거 1부

2. 어 설계도(사시도, 평면도, 정면도, 측면도, 면도)1부

3. 특허 등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.

4. 어 특성(구조검토 포함)에 한 기술 인 설명서 1부.

  33532-01611 민 210㎜×297㎜

  1997.12.31 승인 보존용지(2종) 70g/㎡



- 20 -

[별지 제2호 서식]

일반어  선정 추천서(제10조제2항  제11조제1항)

어  개요

명칭 크기 량 용 권리자

검

토

의

견

생물

검  토

상생물에 한 기능성

(어류, 패류, 해조류)

※ 각 항목별 내용이 

많을 경우 별지 작성

상어종의 어장조성 

합 여부

해양환경

검  토

유해물질 용출여부

주변 환경과의 조화성

공학

검  토

어 의 안정성 여부

(활동, 도 등)

제작  시설비 정성

설계년수 충족 여부

자재, 제작, 운반 등

작업 용이성

종합검토

의    견
사시도

   와 같이 일반어로 선정 상으로 추천합니다.

년    월    일

기  장 명 (인)

  33532-01711 보 210㎜×297㎜

  1997.12.31 승인 보존용지(2종) 70g/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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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3호 서식]

지선별 어 시설 상황(제22조제1항 련)

시․군별 시설 치(지선별)
어

종류
시설면

시설

수량
사 업 비

시설

일자

합계 ha 개 백만원

00시

소계

  33532-01911 보 210㎜×297㎜

  1997.12.31 승인 보존용지(2종) 70g/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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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4호 서식]

인공어 사업 연구조사기  등록(변경등록) 신청서(제26조제2항 련)

신

청

인

① 기 (업체)명칭

② 표자 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

④ 주소  

⑤ 기  업체 소재지

⑥ 행기 (업체) 개요

  (변경등록 사유)

   「인공어 시설사업집행  리규정」제26조제2항에 의거 인공어 사업 연구조사 

가능기  등록(변경등록)을 신청합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                 (서명 는 인)

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

구

비

서

류

신청인( 표자) 제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

(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

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  제출하

여야 하는 서류)

수수료

1. 등록 시

 가. 기술능력의 보유 황  그 자

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각 1부

 나. 시설  장비명세서(측정 행계

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

서 사본) 1부

2. 변경등록 시

 가. 인공어 사업 연구조사 행자 

등록증

 나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

1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로 

한정합니다) 1부

2. 사업자등록증 사본(개인인 경우

로 한정합니다) 1부

없음

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련하여 「 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

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

동의합니다.

신청인( 표자)            (서명 는 인)

210㎜ × 297㎜(신문용지 54g/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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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1]

인공어 사업 연구조사 기  등록요건(제2조제9호 련)

1. 일반기

  가.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자격만 기술자격을 갖춘 

것으로 본다.

  나. 평가 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자는 정부 는 지방자치단체, 정부 는 지

방자치단체의 출연기 , 일반기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, 다른 

평가 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취업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.

  다. 증양식, 자원생물학, 해양공학, 해양학, 환경공학, 해양생산 리 기사의 동등 이상

의 자격을 갖추는 자가 3개 분야 이상 각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.

2. 등록기

  가. 기술자격

분야
기술자격  

필요인원

체 가능 기술자격

체 자격 련 공

인공

어

사업

연구

조사

행

수산양식기술사, 

어로기술사, 해양

기술사, 항만  

해안기술사  

1명 이상 보유

1) 련 공 박사학 의 취득 후 그 분야에 4년 

이상 근무자로서 수산자원조성실무에 1년 이

상종사한 자

2) 련 공 석사학 의 취득 후 그 분야에 9년 

이상 근무자로서 수산자원조성실무에 3년 이

상 종사한 자

3) 기술자격  필요인원란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

후 그 분야에 9년 이상 근무자로서 수산자원

조성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
4) 해양수산 련 국ㆍ공립연구기  는 출연연구

기 에서 공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

수산자원조성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
5) 해양수산 련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

로서 수산자원조성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

수산양식학

자원생물학

해양공학

해양학

수산학

수산자원학

수산양식기사, 

해양조사기사, 

해양공학기사, 

해양생산 리기

사  2명 이상 

보유

1) 련 공의 석사학  이상 소지자

2) 해양수산 련 국ㆍ공립연구기  는 출연연

구기 에서 공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

3) 해양수산 련공무원으로 수산자원조성실무에 

3년 이상 종사한 자

4) 기술자격  필요인원란의 산업기사자격을 취

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

수산양식학

자원생물학

해양공학

해양학

수산학

수산자원학

* 련 공은 이수학과를 기 으로 단하되, 이수과목  련 연구실  등을 참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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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. 시설  장비

  「인공어 시설사업집행  리규정」에 따라 인공어  지, 효과  사후 리 등

에 필요한 제반 장비를 보유한 행자 는 조사에 필요한 장비 등의 일부에 하여 

임 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보고 평가하며 구체

인 기 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심사기 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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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2] 

어 시설 지조사 항목  정요건 기 (제13조제1항제1호 련)

조사항목 조사방법 지 정 요건

수심
음향측심기, MBES

로 측정

70m이하 수역  태․폭풍에 의한 

어 의 도․매몰 우려가 없는 수역

용존산소

(㎎/L)
표, 층을 구분 측정 5㎎/L 이상

ph 〃 6.5～8.5

유속 유향유속계로 측정 최 유속 2 ㎧ 이하

해 지형 SSS, MBES로 측정 기울기 5/100이하로 평탄한 해역

질 상

입도분석법 는 

질에 한 구조물 

매몰방지 토압  

지내력 조사법

니토 는 니질퇴 물(mud)의 함량이 

70% 이상인 경우 지층탐사  

시추퇴 물에 의한 토압  지내력을 

계산하여 매몰안 성을 검토하여 정

해조류

(패ㆍ조류용어   

해 림 에 한함)

해조류 서식조사

(방형구조사  해조류 

합성 특성, 량분포 

조사)

 해조류 서식지의 합성 특성조사  

량분포조사 분석을 기본으로 하여 지 

정.

환경오염 지 확인  청취조사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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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3]

어  실명 표시방법(제16조제1항제4호 련)

1. 어 의 제작  감독 등에 한 사항에 한 실명표시는 사각어 인 경우는 가로 

30㎝, 세로 20㎝, 두께 1㎝인 직사각형의 흰색 아크릴 에 아래 " 시"와 같이 표시

하되, 자는 검정색으로 음각되도록 하고, 다른 일반어 의 경우에는 어 종류별로 

합하게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2. 표시 은 직경 5㎜ 이상인 스테인리스 앵커볼트(Stainless Anchor bolt)를 사용하여 

콘크리트 타설시 구 보존되도록 견고하게 매설하여야 한다.

3. 표시 은 어 의 앙 상부에 치되도록 하되, 표시 의 표면과 어 의 콘크리트 

표면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“ 시”

사업명 2003년도 00지구 인공어  시설공사

발주처 00도 00국 00과
제작회사

  표

공사감독
 직  :

 성명 :
장 리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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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4]

어 기본 시설도(제17조제3항제1호 련)

     
400m

    

←1ha

　 ↑
시설
단지

↑

300m

↓

↑

100m

↓

← 300m  →

← 1 0 0 m

→

※1개 단지(16ha) 시설량 : 800㎥정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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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5]

어 시설 방법 시(제18조제2호 련)

        < 수 거치 >

3～4단 상

                    1～2단                    1단 배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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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6]

어 어장 시설도 작성방법(제22조제3항 련)

1. 어 어장 시설 도는 축  5만분의 1인 해도(5만분의 1 해도가 제작되지 않은 수역의 

경우에는 7만5천분의 1인 해도를 말한다)를 이용하여 읍․면․동 단 로 작성하되, 

뒷면의 "작성 시"와 같이 작성하고, 매년 보완하여야 한다.

2. 시설수역의 각 은 국토지리원의 표 지도 삼각 을 활용하여 "가" "나" "다" "라"

로 표시한 후 각 간 거리와 도  경도를 기재하여야 한다.

3. 시설수역을 실선으로 구획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한 후 시설연도와 면 , 어 종류 

 시설수량을 각각 기입한다. 다만, 강제침선어 의 경우 "작성 시"와 같이 표시기

호 시설연도, 시설수량  어 톤수를 각각 기입한다.

 가. 어 종류별 표시

  1) 어류용어   : 짙은 노랑색

  2) 패․조류용어  : 은 청색

  3) 강제침선어  : 갈색

  4) 해 림  : 짙은 청색

  5) 시험  연구어  : 은 노랑색

    ※ 마을어장 내 시설은 “빗 ”으로 표시

 나. 참고사항 표시

  1) 수 , 어 계 : (水) 는 ( )

  2) 어 항 :  (    )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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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작성 시”

어 어장 시설 동(읍․면․동 단 )

○ 시설 치 : 00시․도   00시․군․구 00읍․면․동

가                         나

다                         라

2000. 00ha
00형00개

2001. 00ha
00형00개

00m

00m

2001.00ha
사각형000개

2002.00ha
사각형000개

1999.00ha
사각형000개

N00º00`00˜
E00º00`00˜

N00º00`00˜
E00º00`00˜

N00º00`00˜
E00º00`00˜

N00º00`00˜
E00º00`00˜

00m

00m

00島

00島

2001
.00톤00척
침선어초

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

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



인공어  표 설계  시공 등에 한 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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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어  표 설계  시공 등에 한 지침

1. 목

  인공어 시설사업집행  리요령(훈령 제70호) 제16조제1항, 제30조의 규정에 의하

여 인공어 시설사업의 설계  시공기 과 표 설계도  부실제작어  단기  기

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설계서 작성에 통일을 기하고 경제 이며 정한 설계로 

견실시공을 도모하는 한편, 인공어  제작상태에 한 검사를 효율 으로 추진함을 목

으로 한다.

2. 설계기

 가. 설계서 작성에 용할 품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당해연도의 표 품셈으로 하

되 본 지침을 우선하고, 다만, 본 지침  표 품셈이 곤란한 공종은 항만  어

항시설 설계기 을 용할 수 있다.

 나. 공사용 유류단가는 공사 장이 치한 시·도 유류 리  가격을, 자재단가는 조달

청장이 조사한 가격(가격정보지)을 각각 용하되, 기타 명시되지 않는 단가는 지

식경제부 등록 가격조사기 에서 조사한 정하고 렴한 단가를 채택한다.

 다. 설계서 작성에 용할 각종 노임은 통계청장으로부터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

이 조사 공표한 가격을 용하되, 지식경제부장 이 별도 정한 경우 그 가격을 

용한다.

 라. 각종 장비 손료 계산은 각 시ㆍ도의 용 기 에 의한다.

 마. 시험수수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국·공립 시험기 의 시험수수료 기 에 하

며, 품질 리는 건설기술 리법의 규정에 의한다.

 바. 화물운임은 국토해양부에 신고 된 국화물자동차사업조합연합회의 운임․요 과 

국토해양부이 인가한 항만운송 요 표에 의거 계상한다.

 사. 골재채취  사용료는 각 시․도별로 제정 고시된 가격 는 물가자료 조사공표 

액  유리한 액을 용한다.

 아. 공사 정공정표는 공정별 실 작업 일수를 산출하여 휴지계수를 참작, 결정하여야 

하며, 동원인원은 일 가표  산출근거 상에서 발췌 용한다.

 자. 설계서 작성 시의 제반작업량 단 는 시간당을 원칙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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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기타 본 기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하여는 장여건을 고려하여 설계기

의 목 에 부합하도록 결정하여 용한다.

3. 공사시방서 작성

 가. 일반사항

  ①본 공사는 건설공사 표 일반시방서, 콘크리트표 시방서, 항만공사표 시방서  

문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.

  ②시방서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시행청

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.

 나. 특별사항

  ①콘크리트는 디믹스콘크리트 사용이 가능한 지역은 디믹스콘크리트를 사용  하

여야 하며 그 규정은 한국산업규격(KSF)4009에 따른다.

  ②거푸집은 철재거푸집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, 제작 장 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

는 목재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, 콘크리트 바닥 면에 한 요철부분 발생을 방지

하기 하여 바닥거푸집을 사용하여야 한다.

  ③시공자는 공사 장의 품질 리와 산업재해 방을 하여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

한다.

   ㅇ 건설기술 리법, 산업안 보건법, 총포․도검․화약류단속법  공해 책 련법 

등 계법규를 철 히 수하여야 한다.

   ㅇ 작업  해상장비의 안 리를 하여 기상 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

한 안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   ㅇ 발 작업, 장비 사용등 공사로 인한 인명․재산의 피해는 시공자 책임 하에 

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  ④어 는 철근 가공조립, 거푸집 제작조립, 콘크리트 타설과 거푸집 해체  양생의 

과정을 거쳐,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 시설하여야 한다.

   ㅇ 철근 가공조립

     - 철근은 기본설계서에 명시된 치수에 맞도록 가공 조립하되, 콘크리트표 시방서

(공통부분 시공 편)에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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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ㅇ 거푸집 제작조립

     - 거푸집은 조립  외형변형 여부를 사  확인하고, 이음구간을 정  시공하는 등 

철 히 정비  조립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     -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부착되지 않도록 조립 에 박리제를 충분하게 사용

하여 도포하여야 한다.

   ㅇ 거푸집 해체

     - 거푸집 해체 시에는 반드시 감독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, 특수양생공법(증기

양생 등)을 이용하는 경우 감독 과 사  의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     - 거푸집은 조심스럽게 해체하여 모서리 손이나 실 발생 등 흠결이 발생하지 

않도록 하여야 한다.

   ㅇ 타설  양생

     - 콘크리트를 치 하게 타설하기 하여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, 외벽을 나무

망치로 두드려서 견실하게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.

     - 양생은 충분한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 양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  ⑤철근은 반드시 간격 재를 사용하여 거푸집과 소정의 간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콘크

리트 타설시 철근의 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.

  ⑥콘크리트 품질 리를 한 제반시험은 건설기술 리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

한다.

  ⑦시공자는 어 를 수 에 시설하는 경우 반드시 감독 의 확인  지시에 따라야 

한다.

  ⑧어 를 수거치 방법으로 시설할 때에는 기 기에 메달아 지반까지 내린 다음 거

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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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요 설계지침

구  분 설 계 지 침

가. 제작

① 콘크리트어 류

ㅇ콘크리트

 - 골재의 치수

 - 기 강도

 - 슬럼

ㅇ골재 생산

ㅇ철근

ㅇ강재 거푸집

ㅇ굵은 골재의 사용 치수 : 25mm 내외

 - 골재의 최 치수는 부재 최소치수의 1/5 는 철근순간격의 3/4

를 넘지 않아야 한다.

ㅇδ 28 = 21MPa 이상

ㅇ펌 카 사용시 15㎝

ㅇ굵은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채취료  사용료를 계상하고 장

까지 운반하는 품을 용하여 설계한다.

ㅇ잔골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 에서 조사한 단가  

렴한 가격을 용하되, 장도 가격을 계상한다.

ㅇ쇄석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쇄석의 생산비(원석 +발 +쇄

석)와 장까지의 운반비를 골재단가로 한다.

ㅇ철근 가공조립은 보통 품을 용한다.

ㅇ철 은 T=4.5mm를 사용한다.

ㅇ거푸집 제작품은 잡철물 제작 보통 품을 용한다.

ㅇ사용회수는 70회로 용한다.

ㅇ조립  해체 품  비계공은 제외(H=2.0m이하 어 )한다.
② 강제어 류

ㅇ기본철골공수

ㅇ비계

ㅇ용

ㅇ철골공수 산정은 건설공사표 품셈의 건축부문(공장생산)품 으

로 용한다.

ㅇ사업장별 강재 총사용 량을 상으로 기본 철골공수를 산

정하여 용한다.

ㅇ강재총사용량은 H형강부재와 기타 강재를 구분하여 기본철골공

수를 용한다( 단부문은 기본철골공수에 포함됨).

ㅇH형강부재의 경우는 기본철골공×0.71로 산정한다.

ㅇ철골공수는 기본철골공수×작업난이도(1.125)로 산정한다.

ㅇ철골세우기( 장설치)품은 H형강부재( 층)만 용하여 산정한

다.

ㅇ비계품은 강 틀(이동식)로 용하여 산정한다.

ㅇ용 품은 장가공(횡향, 수동 30%)으로 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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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설 계 지 침

③ 세라믹어 류

ㅇ제작

나. 운반

ㅇ 치 는 이

ㅇ육상운반

  - 재

  - 운반

ㅇ해상운반

  - 운반선

  - 재

  - ·이안 시간

  - 운반( 인)

선의 규격(Hp) 토 운 선(㎡)   선(ton)

80

180

250

350

450

800

-

100

200～300

-

500

-

100

200

300

500

700

1,500

ㅇ각종 잡철물 제작(간단)으로 용한다(비계품은 제외).

ㅇ 장 작업여건에 따라 작업장이 소하거나, 시공상 치나 이

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.

ㅇ어 의 규격에 따라 재  하용 정장비를 선정, 재와 

하시간을 계산, 설계서에 반 한다.

ㅇ 하와 동시에 선에 직  재하고자 할 때에는 해상기 기

를 사용토록 계상할 수 있다.

ㅇ운반차량은 어 의 규격에 알맞게 선정하되, 운반거리를 감안한 장

비비용을 계상한다.

ㅇ운반선 : 장 여건에 부합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.

 - 인력 재시간 : 450분

 - 기계 재시간 : 별도 계산(품셈 용)

ㅇ 재장 가까이 운반(육상운반)된 어 가 운반선 에 있는 기

기 회 반경 이내에 있으면 별도의 재장비가 필요 없으며, 

가능하면 재는 운반선의 기 기로 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ㅇ 재용량 산출은 아래를 기 으로 용한다.

〔( 선톤수-기 기 톤수)/어 단 량〕×0.9(작업효율)

ㅇ 재 선은 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한다.

ㅇ 안 : 7.5분, 이안 : 7.5분, 투묘 : 10분, 인묘 : 10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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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설 계 지 침

다. 시설

라. 월간 작업

  휴지계수

마. 부지사용료

ㅇ 수거치의 품은 거치수역의 실정에 알맞은 품을 용하여 설계할 

수 있다. 다만, 이형 블록거치 품 에서 수 부문의 난  1일 작

업량을 과하여 설계할 수 없다.

ㅇ 수거치시간 30m까지는 기 기 Cm값은 8분 계상한다.

ㅇ어  시설시 작업 여건에 따라 잠수부를 투입 작업할 수 있다. 

ㅇ25/20

 * 특수지역은 구체 인 조사자료 활용

ㅇ제작부지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단되면 정사용료를 설

계상에 반 할 수 있다.

ㅇ면 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.

 - 제작장 : 300㎡이상

 - 야 장 :〔(어 규격+0.5m)×수량〕/2(2단 치 경우) 

 - 사무실  기타 : 지여건에 따라 반

5. 일반어  표 설계도

  앙 의회에서 선정된 일반어 의 표 설계도는 붙임 도면(별첨)과 같다.

6. 부실제작어  단기

  다음 어느 하나의 1에 해당하는 어 에 하여는 부실제작 어 로 분류하여 폐기 등  

조치를 취하고 재시공토록 하여야 한다.

  가. 콘크리트 표면에 철근이 노출된 어

  나.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기 치(21MPa) 미만인 어

  다. 모서리 등이 손되거나 재료분리 상이 있는 어

  라. 균열이 되거나 철근피복 두께가 얇아 철근에 염해를  우려가 있는 어

  마. 설계도상의 어 규격과 다르게 시공된 어

  바. 표 설계기   요설계지침에 합하지 않은 원료로 제작된 어

  사. 기타 시행청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 에 의하여 부실제작 어 로 단된 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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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번 어    명  칭 규  격 용  도 재  질 선정년도 추천자 권 리 자

1 사각어 2.0×2.0×2.0m 어  류 콘크리트 1982 과학원 수산과학원

2 잠보형어 6.8×5.0×5.97m 어  류 콘크리트 1990 강원도 재

3 원통형어 ∮1.8×2.0m 패조류 콘크리트 1983 강원도 재

4 반구형어 ∮2.0×1.3m 패조류 콘크리트 1982 제주도 주재욱, 곽병남

5 육각어 6.0×5.2×3.0m 어  류 콘크리트 1992 과학원 수산과학원

6 요철형어 2.5×2.0×1.5m 패조류 콘크리트 1994 강원도 송익하

7 육교형어 2.4×2.4×1.2m 패조류 콘크리트 1993 제주도 고우방, 주재욱

8 뿔삼각형어 1.4×1.3×1.5m 패조류 콘크리트 1993 제주도 주재욱

9 방갈로형어 2.2×2.2×1.4m 패조류 콘크리트 '00.01.06 제주도 고우방외1

10 반원가지형어 5.0×3.45×2.85m 어패류 콘크리트 ‘00.03.23 강원도 오 덕

11 신요철형어 2.45×2.0×1.5m 패조류 콘크리트 '00.03.23 강원도 손익하

12 2단상자형강제어 14.0×14.0×9.0m 어  류 강  제 '01.01.30 경북도 포스코외 4개사

13 상자형강제어 9.0×9.0×10.2m 어  류 강  제 '01.01.30 경북도 포스코외 4개사

14 연약지반용강제어 10.0×10.0×2.0m 어  류 강  제 '01.01.30 경북도 포스코외 4개사

15 강제침선어 어  류 강  제 2000 과학원 수산과학원

16 상자형어 3.0×3.0×3.0m 어  류 콘크리트 '02.03.08 과학원 수산과학원

17 어패류용세라믹어 2.33×2.44×1.5m 어패류 황토․패각 '02.11.21 과학원 과학원, 주(해 )

18 패조류용 형세라믹어 3.02×3.45×1.8m 패  류 황토․패각 '02.11.21 과학원 과학원, 주(해 )

19 패조류용어 2.0×2.0×1.15m 패  류 콘크리트 '02.11.21 과학원 수산과학원

20 강제증식어 6.0×4.0×1.0m 어패류 강제․석재 '02.11.21 남도 이익효

21 형강제어 12.0×12.0×8.0m 어  류 강  제 '02.11.21 남도 이익효

22 사각 주어 3.64×3.64×3.64m 어  류 콘크리트 '03.07.11 충남도 충남도, (주)태성

23 형 주어 3.22×3.66×7.5m 어패류 콘크리트 ‘03.07.11 충남도 충남도, (주)태성

24 형연약지반용강제어 9.0×9.0×4.0m 어  류 강  제 ‘03.07.11 남도 이익효

<붙임 일반어  표 설계도>

□ 일반어  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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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번 어    명  칭 규  격 용  도 재  질 선정년도 추천자 권 리 자

25 팔각반구형 형강제어 13.5×9.0m 어  류 강  제 '04.12.15 경남도 포스코외 7개사

26 팔각반구형 형강제어 12.8×6.0m 어  류 강  제 '04.12.15 경남도 포스코외 7개사

27 팔각반구형소형강제어 12.5×4.0m 어  류 강  제 '04.12.15 경남도 포스코외 7개사

28 폴리콘어 9.5×12.0×5.5m 어패류 PE,황토,강제 '05.07.06 인천시 환경자원공사외2

29 아치형어 2.9×2.4×1.4m 패조류 콘크리트 '05.07.06 강원도 유삼열

30 원통2단강제어 11.0×11.0×13.2m 어류용 강  제 '05.07.06 제주도 21세기해양개발

31 정삼각뿔형어 3.12×3.12×2.9m 패조용 콘크리트 '06.02.20 경기도 해주이엔씨(주)

32 반톱니형해 림 2.3×2.3×1.5m 해 림 콘크리트 '06.08.31 과학원 수산과학원

33 소형 주어 3.66×7.50×1.81m 어  류 콘크리트 ‘07.6.22 충남도 (주)태성

34 PC침목어 4.8×3.51×2.21m 어  류 PC침목 ‘07.11.28 충남도 충남도, 태성(주)외1

35 팔각상자형강제어 10.0×10.0×8.0m 어  류 강  제 ‘07.11.28 남도 청암건설(주)

36 돔형증식어 6.04×6.04×2.05m 패조류 강제,석재 ‘07.11.28 제주도 부민건설(주) 외1

37 사각복합형인공어 3.0×2.0×2.4m 패조류 콘크리트,강제 ‘07.11.28 제주도 부민건설(주) 외1

38 보형강제어 12.0×12.0×9.0m 어  류 강  제 ‘07.11.28 과학원 과학원, KORDI

39 사다리꼴복합강제어 10.0×10.0×5.0m 어  류 강  제 ‘07.11.28 과학원 과학원, KORDI

40 십자형해 림 3.0×3.0×0.5m 해 림 콘크리트 ‘07.11.28 과학원 과학원

41 피라미드강제어 10.0×10.0×7.0m 어  류 강  제 ‘07.11.28 KORDI KORDI

42 터 형어 2.5×2.1×2.1m
해 림
어류용 콘크리트 ‘08.06.03 강원도 (주)나우앤하우

43 굴패각어 5.2×5.2×3.0m 어류용 굴패각, 사석, 
강제

‘08.06.03 과학원 과학원, 경남도,
(주)해

44 부채꼴베란다사각어 3.0×3.0×3.5m 어류용
콘크리트, 
굴패각 ‘08.11.27 인천시 (주)태화건설

45 테트라형어 2.90×2.90×2.50m 패조류 콘크리트 ‘08.11.27 인천시 (주)태성건설 외

46 복합형해 림 1기 : 8×12×1.65m,
1조 : 24×30×1.65m 해 림 강재, 사석 등 ‘08.11.27 강원도 동성해양개발(주)

47 피라미드구조 인공어 10m×10m×6m 어류용 PE, 강재 ‘08.11.27 북도 (주)우미건설

48 신사각 주어 3.64×3.64×3.64m 어류용 콘크리트 ‘08.11.27
앙

의회 (주)태성건설

49 다기능성어 기재생략 패조류 콘크리트, 사석 ‘08.11.27 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

50 하우스형해 림 2.40×3.50×1.38m 해 림 강재, 암석 ‘08.11.27 과학원 과학원, (주)부민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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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일반어  모형도

1. 사 각 어 

(2×2×2m)

2. 잠 보 형 어 

(6.8×5.0×5.97m)

3. 원 통 형 어 

(φ1.8×2.0m)

4. 반 구 형 어 

(φ2.0×1.3m)

5. 육 각 어 

(6.0×5.2×3.0m)

6. 요 철 형 어 

(2.5×2.0×1.5m)

7. 육 교 형 어 

(2.4×2.4×1.2m)

8. 뿔 삼 각 형 어 

(1.4×1.3×1.5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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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방 갈 로 형 어 

(2.2×2.2×1.4m)

10. 반 원 가 지 형 어 

 (5.0×3.45×2.85m)

11. 신 요 철 형 어 

(2.45×2.0×1.5m)

12. 2단 상자형 강제어

(14.0×14.0×9.0m)

13. 상자형 강제어

(9.0×9.0×10.2m)

14. 연약지반용 강제어

(10.0×10.0×2.0m)

15. 강제침선어
16. 상자형어

(3.0×3.0×3.0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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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. 어패류용세라믹어

(2.33×2.44×1.5m)

18. 패조류용 형세라믹어

(3.02×3.45×1.8m)

19. 패조류용인공어

(2.0×2.0×1.15m)

20. 강제증식어  

(6.0×4.0×1.0m)

21. 형강제어

(12.0×12.0×8.0m)

22. 사각 주어

(3.64×3.64×3.64m)

23. 형 주어

(3.22×3.66×7.50m)

24. 형연약지반용강제어

(9.0×9.0×4.0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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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.팔각반구형 형강제어

(13.5×9.0m)

26. 팔각반구형 형강제어

(12.8×6.0m)

27. 팔각반구형소형강제어

(12.5×4.0m)

28. 폴리콘어

(9.5×12.0×5.5m)

29. 아치형어

(2.9×2.4×1.4m)

30. 원통2단강제어

(11.0×11.0×13.2m)

31. 정삼각뿔형어

(3.12×3.12×2.9m)

32. 반톱니형해 림

(2.3×2.3×1.5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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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. 소형 주어

(3.66×7.50×1.81m)

34. PC침목어

(4.8×3.51×2.21m)

35. 팔각상자형강제어

(10.0×10.0×8.0m)

36. 돔형증식어

(6.04×6.04×2.05m)

37. 사각복합형인공어

(3.0×2.0×2.4m)

38. 보형강제어

(12.0×12.0×9.0m)

39. 사다리꼴복합강제어

(10.0×10.0×5.0m)

40. 십자형해 림

(3.0×3.0×0.5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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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. 피라미드강제어

(10.0×10.0×7.0m)

42. 터 형어

(2.5×2.1×2.1m)

43. 굴패각어

(5.2×5.2×3.0m)

44. 부채꼴베란다사각어

(3.0×3.0×3.5m)

45. 테트라형어

(2.90×2.90×2.50m)

46. 복합형해 림
(1기 : 8×12×1.65m, 1조 : 24×30×1.65m)

47. 피라미드구조를 갖는 인공어

(10m×10m×6m)

48. 신사각 주어

(3.64×3.64×3.64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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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. 다기능성어
(1단형 : 3.0B×3.0U×0.9m, 2단형 : 3.0B×1.9U×1.5m, 

3단형 : 3.0B×1.5U×2.0m)

50. 하우스형해 림

(2.40×3.50×1.38m)



- 47 -

□ 일반어  기본설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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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- 자재내역 (10m x 10m x 4m)                          - 용 내역

품   명 규  격 단 수 량

평강 (Flat Bars) FB-100x6 Ton 1.147

T-형강 T-150x150x10 Ton 1.622

강  (열연) t=20㎜ Ton 0.060

쇄석 ф300㎜ ㎥ 37.784
     

구 분 규 격 단 용 장

V-용

t=10㎜ m 16.24

t=20㎜ m 2.40

FILLET t=6㎜ m 73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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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- 자재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용 내역

품   명 규  격 단 수 량

T-형강
T-100x100x8t Ton 8.135

T-150x150x10t Ton 5.244

강  (열연)
t=6㎜ Ton 21.841

t=20㎜ Ton 0.060

총 량 : 35.280Ton         용  : 832㎥
     

구 분 규 격 단 용 장

V-용 t=20㎜ M 2.40

FILLET

t=4㎜ M 273.96

t=5㎜ M 19.66

t=6㎜ M 690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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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연약지반용 강제어  

                 

- 자 재 내 역 -

품 명 규  격 단 수 량

L-형강
150×150×12T Ton 9.18

200×200×15T Ton 1.63

강 6mm Ton 5.02

 총 량: 15.83Ton   용 : 256㎥
      

- 용  내 역 - 

구 분 규 격 단 용 장

V-용 15T M 2.4

12T M 94.2

6T M 2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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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합부 용접 상세도중앙 파이프 용접 상세도

투시도

GL 바닥판 평면도

팔각반구형 표준설계도

 대형( B:13.5m, H:9.0m )

(TYP.) (TYP.)

품      명 규      격 단     위 수      량

총중량    :    26.57Ton

구     분 용접장규      격 단     위

-  자재내역 -  용접내역

V 용접

정면도

용적   :    818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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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합부 용접 상세도중앙 파이프 용접 상세도

투시도

GL 바닥판 평면도

팔각반구형 표준설계도

 중형( B:12.80m, H:6.0m )

(TYP.) (TYP.)

품      명 규      격 단     위 수      량

총중량    :   18.41Ton

구     분 용접장규      격 단     위

-  자재내역 -  용접내역

V 용접

정면도

총중량    :   18.41Ton 용적   :    407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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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합부 용접 상세도중앙 파이프 용접 상세도

V 용접

정면도투시도

GL 바닥판 평면도

팔각반구형 표준설계도

 소형(B:12.54m, H:4.0m)

(TYP.) (TYP.)

품      명 규      격 단     위 수      량

총중량    :   16.470Ton

구     분 용접장규      격 단     위

-  자재내역 -  용접내역

용적   :    274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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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형강제어  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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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형강제어  Ⅱ



- 87 -

사다리꼴복합강제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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십자형해 림 (3.0×3.0×0.5m)

외형투시도 측면도

부속재료 명세표

번호 품명 재질 규격 단위 수량

1 레미콘 concreat 25-12-240 M3 1.915

2 이형철근 steel D=13mm Ton 0.089

3
로우프

조임쇠
steel EA 24

4 pp로우프 polypropylene Φ24mm. P.E M 22

5
로우프

받침용 목재
wood M 15

6 앙카볼트 SUS304
SUS

M12-120L
EA 48

7
물흐름

유도용 홀
pvc 75A*300L EA 48

8 평강
galvanized

steel
3T-19*500MM KG 0.363

철근콘크리트 수량 집계표

구분 규격 수량(ea)

철근

900L D13 36EA

3200L D13 16EA

1600L D13 8EA

콘크리트

① 25-12-240 1.42M3

② 0.26M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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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      명 규     격 단

H-Beams 194*150*6*9 ton 7.389

ㄷ-형강 100*50*5*7.5 ton 3.407

Plates PL6t*2000 ton 6.704 

총 량 : 17.500 ton  용  : 733.33㎥

투  시  도

2 ,
00
0

10,000
10,000

5,
00
0

평판(6 t)-2000X2000-4개소

ㄷ-100X50X5t

H-200X150X6X9t

ㄷ-100X50X5t(기둥4개소)

평판(6t)   -2000X2000-4개소

평철F/B-25mmX6t(5EA)@700

ㄷ-100X50X5t

H-194X150X6X9t

평철F/B-25mmX6t(5EA)@700

2
,0

00
2
,0

00
2

,0
00

2
,0

00

2,000 2,000 2,000 2,000 2,000

10,000

2
,0

00

10
,0

00

축척 : 1/100

하 부 평 면 도

FILLET WELD SYMBOL

200

5
0

10
00

ㄷ-100X50X5t

철판(6t)-잔넬 한쪽면 전체에 붙인다.

(평철F/B 엇갈리게배치)
평철F/B-25mmX6t(5EA)@700

평철 F/B 상세도
축척 : 1/NONE

피라미드강제어  표 설계도(10*10*7)

1,0 00

6
6
7

3
33

3
3
4

6
6

6

6
6
7

3
3
3

3
3
4

6
661,
0
0
0

1,
0
0
0

1
,0

0
0

1
,0

0
0

6
,0

0
0

1
0,

0
0
0

2
,0

0
0

1,
0
0
0

1,
0
0
0

1,
0
0
0

1
,0

0
0

1
,0

0
0

1
,0

0
0

2
,0

00

6 ,000

10,0 00

2 ,000

1,00 01,0001 ,0001 ,0 001,0 001,00 0

2,000

10,0 00

2,
0
00

2
,0

0
0

2
,0

0
0

1
0
,0

0
0

2
,0

0
0

2
,0

00

1 ,000 1,000 1,0 001,00 0 1 ,0001 ,0 00 1,00 01,000 1 ,0 001,0 00

66633433 366 766733333 4666

1,0001 ,000 1 ,0 00

PL AT ES -0 03P 2 수 량 :32E A

2
,0

0
0

4,
0
0
0

2
,0

00

2,000

10,0 00

2,000

1
,5

0
0

1
,5

00

3,
0
0
0

상 부 보강

축 척 : 1/ 100

상  부  평  면  도

평판 (6 t)

H- 194 X1 50X 6X 9t

평판 (6 t)

ㄷ - 100 X5 0X5 t

평 철F /B - 25m m X 6t(5 EA )@ 700

평 판 (6t)

ㄷ - 100 X5 0X5 t(기둥 4 개소 )

H-1 94X 15 0X 6X9 t

축척  : 1/1 00

중  간  부  평  면  도

평철 F /B -2 5m m X 6t (5E A )@ 700

H -1 94X 15 0X6 X9 t

평 철 F/ B -25 m m X6t(5 EA )@ 70 0

평 철F /B - 25m m X 6t (5E A )@ 700

ㄷ - 100 X5 0X5 t

종  단  면  도
축 척  :  1 /10 0

2,0 00 2,00 0 2 ,000

측면 보 강

측 면 보 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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터 형어 (2.5×2.1×2.1M)

철 근 상 세 도

단 면 도 및 철 근 배 근 도 (2/2)

단 면 도 및 철 근 배 근 도 (1/2)

일반부유출부

철근재료표

측면도
정면도

평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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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  시  도 상부 평면도

하부 평면도 종 단 면 도

재료  규격 간부 

평만도

피라미드구조를 갖는 인공어  

표 도(10M×10M×6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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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어  지  효과조사요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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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어  지  효과조사요령

제 1 장  목 

  인공어 시설사업집행  리규정(훈령 제70호)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

어 (이하 “어 ”라 한다) 시설 정지에 한 지조사  어 시설지에 한 효과조

사 방법에 한 표 화된 지침을 제정하여 어 련 각종 조사사업을 효율 으로 수행

하는데 그 목 이 있다.

제 2 장   지조사

1. 조사 기

가. 지조사는 어류용어 , 강제침선어 , 패․조류용어 , 해 림  어 시설 정지

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나. 최소 조사면 은 어류용  강제침선어 의 경우 16ha, 패조류용, 해 림 는 

4ha로 한다.

다. 조사항목은 생물  조건조사(서식생물상), 물리․화학  조건조사(수온, 염분, 유향, 

유속, 해 지형, 수심, 질)에 하여 실시하고, 정은 “인공어 시설사업집행 

 리규정” 제13조  별표 1에 의한다.

라. 지조사 상 수심은 어류용어   강제침선 어 는 15m이상, 패․조류용어 는 

15m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련 시, 도에서 어류용 혹은 패․조류용어  등 

상 어 를 명시하여 상기 수심 기 이외의 해역에 시설하기 한 지조사를 

요청할 시에는 외로 할 수 있다.

2. 조사 방법

 가. 어류용어   강제침선 어

  (1) 어류용어   강제침선어 의 시설 정지 지조사는 조사 상 면 을 16ha 

(400×400m)씩 1개 단 어 로 분할하고, 그 앙 에서 퇴 물, 수심, 해  지

형 등에 한 조사를 실시하며, 해양환경(수온, 염분, pH, 용존산소, 유속 등) 조



사의 경우는 상 면 이 160ha 미만인 경우 2개 , 800ha 미만은  3개 , 

1600ha 미만은 6개 을 균등 분포되게 조사하여야 한다. 그러나 1개단지 미만은 

1개 으로 한다.

  (2)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(표 1, 2).

  (3) 지조사 결과는 별지 서식 제 1-1호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계 시․도지사에게 

통보한다.

    표 1. 어류용어   강제침선어 의 생물  조건조사 항목  방법

조사 항목 조사 내용 조사 방법

 주요 상어종의 

서식 특성

- 상어종

- 해 지형, 퇴 물, 유동, 

수온과 행동특성 악

- 기존자료 활용

- 기존자료 활용 는 청취조사

    표 2. 어류용어   강제침선어 의 물리․화학  조건조사

조사 항목 조사 내용 조사 방법

 해양조사

- 유속

- 수온, 염분

- 기존자료 활용

- 수온, 염분의 측정은 장 기기

측정을 원칙으로 한다.

 해 조사

 - 해 지형

 - 해 퇴 상

- 해 지형은 역 으로는 해도 

등을 이용하며, 이들에 의해 등

수심도를 작성을 한다. 이와 함

께 음향측심기, SSS  MBES 

등을 이용하여 기존자료를 보완

한다.

- 해  퇴 상 조사는 채니기를 이

용 퇴 물을 채취한 후 입도분석

을 실시하며, 지층탐사기  시추

퇴 물 조사에 의한 토압  지

내력을 계산하여 구조물의 매몰

방지를 조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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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패․조류용어

  (1) 패․조류용어  시설 정지 지조사는 조사 상 면 을 4ha(200×200m)씩 1개 단

어 로 분할하고, 그 앙 에서는 수심, 해 지형, 퇴 물에 한 조사를 실시

하며, 해양환경(수온, 염분, pH, 용존산소, 투명도, 유속 등) 조사는   상 면 이 

16ha미만의 경우 2개 , 48ha 이하는 4개 , 160ha 이하는 8개 을 균등 분포되게 

조사하여야 한다. 그러고 1개의 단 어 보다 은 경우도 1개 으로 조사한다.

  (2)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(표 3, 4).

  (3) 지조사 결과는 별지 서식 제 1-2호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계 시․도지사에게 

통보한다.

    표 3. 패․조류용어 의 생물  조건조사 항목  방법

조사 항목 조사 내용 조사 방법

  주요 상생물의 

서식 특성

- 상생물

 (해조류, 패류 등) 

- 잠수에 의해 방형구(1㎡) 내에서 상 

패류  해조류의 종류, 착생 도  

질상태를 48ha에서 2개 , 160ha이상 

3개 을 조사한다. 그러나 투명도, 조류 

등에 의해 잠수조사가 어려울 경우 기

존자료나 청취조사로 신할 수 있다.

    표 4. 패․조류용어 의 물리․화학  조건조사

조사 항목 조사 내용 조사 방법

 수질환경

- 유속

- 수온, 염분

- 투명도

- pH, 용존산소

- 기존자료 활용

- 수온, 염분의 측정은 장 기기측정을 원칙으로 한다.

- 투명도 으로 조사한다. 그러나 주변에 해조류가 서

식하고 있을 경우, 하천수의 유입 향이 없는 수역

에서는 기존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. 

- 련기기를 이용하여 장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.

 해 환경

- 해 지형

- 해 퇴 상

- 해 지형은 역 으로는 해도 등을 이용하며, 이들

에 의해 등수심도를 작성을 한다. 이와 함께 음향측

심기, SSS  MBES 등을 이용하여 기존자료를 보

완한다.

- 해  퇴 상 조사는 채니기를 이용 퇴 물을 채취

한 후 입도분석을 실시하며, 지층탐사기나 시추퇴

물의 토압이나 지내력을 계산하여 매몰에 하여 

사  검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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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 효과조사

1. 조사기

 가. 어류용어   강제침선어

  (1) 효과조사는 어 시설 치의 확인조사, 잠수조사 는 선상조사로 나 어 실시하

며, 각 조사는 어 시설지  비시설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, 해양환경 조사와 

어획조사 등 선상조사와 잠수조사는 별지 2-1～2-4호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.

  (2) 비시설지는 어 가 시설되지 않은 주변 해역으로서 어 시설지로부터 약 1,000m 

내외의 가능한 동일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.

  (3) 조사는 물때가 가  조  후 실시하되, 해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 나. 패․조류용어

  (1) 효과조사는 어 시설 치의 확인조사, 해양환경  잠수조사로 나 어 실시하며, 

경제성 분석을 한 자료수집도 병행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각 조사는 

어 시설지  비시설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, 어 시설 치의 확인, 해양환경 

등의 조사는 별지 2-1호, 해조류  패류 서식개체 도, 어  매몰  도 등 

잠수조사는 별지 2-3, 2-4호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.

  (2) 비시설지는 어 가 시설되지 않은 주변 해역으로서 어 시설지로부터 약 500m 

내외의 가  동일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.

  (3) 조사는 물때가 가  조  후 실시하되, 해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2. 조사 방법

 가. 어류용어   강제침선 어

  (1) 효과조사는 어 시설 직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시기는 가  춘계 

(4～6월)와 추계 (10～11월)로 구분하여 각각 1회 이상 표본조사를 실시한다. 

  (2) 어 시설 치의 확인조사는 어 설치시에 측정한 치기록 등을 토 로 하여 

GPS나 는 DGPS, 어탐 등의 방법으로 정확히 악한다.

  (3) 잠수조사는 어 주 의 어군의 행동특성, 치, 분포량, 어 면의 부착생물 그리

고 시설안정상태 등을 악하기 하여 찰, 기록, 채집을 실시한다. 어류는 어



- 108 -

종  어군의 행동, 치  분포량을 찰, 기록하며, 부착생물은 주요종, 부착

치,  부착범 를 찰, 기록하고, 필요할 경우 채집요령에 따라 채집한다. 시설

안정상태는 어 시설의 손, 변형, 어 에 어구가 걸린 상태, 주변의 해 형상 

변화량 등을 정량 으로 목시 찰하고 기록한다.

  (4) 잠수조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, 어류가 모여든 형태, 부착생물 서식  어  

보존, 매몰 상태는 장 사진 등 상기록물이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조사 횟수

와 잠수가 곤란한 해역에 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  (5) 부착생물조사는 잠수 조사시에 실시하며, 방형구 (20×20cm)를 이용하여 생물 서식

이 풍부한 곳을 2개소 이상 정량 채집하고 어 에 부착 서식하는 주요 생물을 조사

한다. 조사 장소는 1개소 이상으로 하며, 각 종별 출 개체수를 계수하여 기록한다.

  (6) 선상조사는 해양환경조사, 어획조사 등을 행한다. 해양환경(수온, 염분, ph, 용존

산소 등)조사는 가능한 선상에서 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측정한다. 어획조사는 어

에 집한 어류의 어종과 성장단계를 측정하기 하여 어획조사를 행한다.

  (7) 어획조사를 한 사용어구는 낚시, 통발, 연승, 자망 등으로 하되, 이들 어구 외에

도 그 해역의 어장환경과 주 채포어종의 생태  특성에 따라 어획 효율이 가장 

높은 어구를 선택하거나 조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  (8) 어획조사가 가능한 최소한의 어구별 사용량은 통발 5sets(1set : 통발 간격 5m×20

개), 연승 8 주리(1 주리 : 아랫  간격 2m×20개), 자망 5폭(1폭 : 100㎡) 이상

을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지 어업 상황을 고려하여 어구의 제원과 수량을 달리  

할 수 있다.

  (9) 자망 등에 의한 어획마리수의 CPUE의 단 는 마리수/100㎡/12시간으로 환산하고 

어획 량에 한 CPUE의 단 는 량/100㎡/12시간으로 한다.

  (10) 자망 이외의 어구에 한 CPUE는 어구의 규격  수량이나 조업시간 등을 규

격화하여 산정하고 해당 서식에 그 기 을 명기한다.

  (11) 어 어장에서 통발, 연승 혹은 자망 등으로 어획조사를 실시할 경우, 그 조사 방

법은 비시설구와 어구의 종류  규격, 수량, 설치 수심, 조업시간 등이 일치되

게 한다.

  (12) 효과조사 보고서는 조사 단 어 마다 같은 순서에 의해서 기술하고 필요에 따

라서는 표나 그림 등으로 정리하며, VTR테이 , 사진 등을 정리  하여 첨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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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(13) 보고서의 목차 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한다.

   ㅇ 조사 상 어 의 치

     - 지역명, 수역명, 수심, 조사 치(도면 첨부)

   ㅇ 조사 상 어

     - 어 종류, 어 공용 , 시설높이, 시설면 , 시설년도 등

   ㅇ 조사 내용

     - 조사년월일, 조사항목

     - 조사기 명, 조사담당자명, 사용선박명 등

   ㅇ 환경조사

     - 수온(표층, 층), 퇴 물, 투명도

   ㅇ 어  기능 조사

     - 세굴, 침하상태, 도 등

     - 어 의 손유무, 손장소, 손상태

     - 어 에 어구가 걸려있는지 유무, 걸려 있을 경우 어구명  치

   ㅇ 부착생물 조사

     - 부착생물의 종류, 종류별 착생부  (어  앞뒤)

     - 해  면에 부착생물의 부착의 유무  상태 등

   ㅇ 어군 분포량

     - 어종별 어 에서의 분포 치, 흐름과 구조와 련해서 설명

     - 분포어종 찰

   ㅇ 어군탐지기에 의한 조사

     - 어  시설 상태, 어군의 유무 등 어군탐지기상에 나타난 기록 조사

 나. 패․조류용어

  (1) 효과조사는 어 시설 직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조사 시기는 잠수조사 

등이 가능한 시기를 택하여 2회 이상 실시한다.

  (2) 어  시설 치의 확인조사는 어  설치 시에 측정한 치기록 등을 토 로  하

여 GPS, 어군탐지기 등의 방법으로 정확히 악한다.

  (3) 해양환경조사는 어류용어   강제침선 어 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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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(4) 잠수조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, 패류의 서식 치, 해조류 등 부착생물 서식상

태, 어  보존, 매몰 상태 등을 찰하고 사진 등의 기록물이 포함되어야 한다. 

다만, 조사 횟수와 잠수가 곤란한 해역에 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도로 

정할 수 있다.

  (5) 해조류의 경우는 50×50cm의 방형구를 이용하여 어 에서 개체 도, 존량 등을 

조사하고, 패류의 경우는 어  1개당 출 개체수를 종류별로 조사하고 조사 장소

는 1개소 이상으로 한다.

  (6) 효과조사 보고서는 조사 單位어 마다 같은 순서에 의해서 표나 그림을 기술

하고, 어탐 상  VTR테이 , 사진 등을 정리하여 첨가한다.

  (7) 보고서의 목차 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한다. 

   ㅇ 조사 상 어 의 치

     - 지역명, 수역명, 수심, 조사 치(도면 첨부)

   ㅇ 조사 상 어

     - 어 종류, 어  공용 , 시설높이, 시설면 , 시설년도 등

   ㅇ 조사 내용

     - 조사 년월일, 조사항목

     - 조사기 명, 조사담당자명, 사용선박명 등

   ㅇ 환경조사

     - 수온(표층, 층), 질, 투명도

   ㅇ 어 기능

     - 세굴, 침하, 도 등

     - 어 의 손유무, 손장소, 손상태

     - 어 에 어구가 걸려있는지 유무, 걸려있을 경우 어구명  치

   ㅇ 부착생물 조사

     - 부착생물의 종류, 종류별 착생부 (어  앞뒤)

     - 해  면에 부착생물의 부착의 유무, 상태 등

   ㅇ 패류 분포량

     - 패류의 종류별 어 에서의 분포 치, 은신처 등 기술

     - 어  1개당 유용 패류서식 마리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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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장  인공어  지  효과조사 결과 양식

(별지 제1-1호 서식)

인공어  지조사 결과(어류용  강제침선어 )

     1. 조사사항

조 사 해 역

조 사 면  ha( 지:   ha, 부 지:   ha) 

조 사 기 간

조   사  자

     2. 조사결과

수  심    ～   m 경   사 투 명 도       m

수온

(℃)

표   층
염분

표   층

  층    층

용존산소

(㎎/ℓ)

표   층
pH

표   층

  층    층

유속(m/sec) 창  조 낙   조

퇴 물조성
모  래 퇴 물

상  태니  토

     3. 정내용

구   분   정  의  견

서식 생물상

수심  해 지형
수  질

퇴 물

 주요 상어종  

어  종류, 배치 형

태 등

종합 정

     4. 붙  임 : 조사해역도, 수심도, 퇴 물분포도, 지 정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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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별지 제1-2호 서식)

인공어  지조사 결과(패조류용  해 림 )

     1.조사사항

조 사 해 역

조 사 면  ha( 지:   ha, 부 지:   ha) 

조 사 기 간

조   사  자

     2. 조사결과

수  심    ～   m 경   사 투 명 도       m

용존산소

(㎎/ℓ)

표  층
pH

표   층

  층    층

유속(m/sec) 창  조 낙   조

퇴 물분포
모  래 퇴 물

상  태니  토

     3. 정내용

구   분   정  의  견

서식 생물상

수심  해 지형

수  질

퇴 물

해조류 서식상태

종합 정

     4. 붙  임 : 조사해역도, 수심도, 질분포도, 지 정도



(별지 제2-1호 서식)

인공어  효과조사 결과 (해양환경)

   1. 해양환경 조사표

 조 사 구  : 어 시설구, 비시설구, 자연 구

 조사일시  어 종류

 조사해역  조 사 자

    2. 조사 별 환경

조사 측시간
수심

(m)

수 온 (℃) 염분(‰)
투명도 비 고

표층 층 표층 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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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별지 제2-2호 서식)

인공어  효과조사 결과 (어획 상생물)

    1. 어획조사 결과(자망 사용의 경우)

 조사구  : 어 시설구, 비시설구, 자연 구

 조사일시 :  어 종류 :

 조사해역 :  어획시간 :

 어구종류 :
 어구규격 :        

     수량 :

 어획방법 :
 총어획량 :

 (마릿수/100㎡/12시간)

     2. 어종별 어획량

  어  종      어 획 량 (마릿수/100㎡/12시간)  총어획 마릿수

     3. 어종별 생물학  조사

 어  종 체  (g)
체 장 평균체장

(cm)
비  고

구분 치수(cm)

체장구분은 어종에 따라 

장(TL), 미차체장(FL), 

동장(BL),  등으로 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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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별지 제2-3호 서식)

인공어  효과조사 결과 (부착생물)

    1. 부착생물상 조사 개요

 조 사 구 : 어 시설구

 조사일시 :  조사수심 :

 조사해역 :  조사부분 :

 어 종류 :  조 사 자 :

    2. 부착 생물종  존량 

     항 목

 종 류

개  체  수

(동물 : 마릿수, 식물 : 습 량)

 총 개 체 수

(동물 : 마릿수, 식물 : 습 량)

동물

 (마릿수)

식물

(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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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별지 제2-4호 서식)

인공어  효과조사 결과 (어 시설 리보존 상태)

    1. 잠수조사 개요

 조사일시 : 어 종류 :

 조사시간 : 잠 수 자 :

    2. 어 어장 실태

구    분               조  사  결  과

 어  보존 상태

 어  매몰 상태

 어  시설 상태

 어류가

모여든 형태

부착생물

서식상태

 기   타

   ※ 인공어  보존, 매몰 상태는 사진 혹은 VTR 테이 에 기록하여 제출



강제어  제작 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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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어  제작 지침

제 1 장 총 칙

1. 용범

 가. 본 제작 지침은 강제어  제작공사에 용한다. 이 지침에 인정되지 않는 사항  

이에 의하지 않는 사항은 특별 사양서에 하도록 한다.

 나. 설계도  특별 사양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시방 사양서에 우선한다.

2. 일반사항

 가. 강제어 의 제작, 조립에 종사하는 용 기술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용 작업에 

종사한 경험이 풍부한자이어야 한다.

 나. 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, 장에서 조립하는 경우의 주요

작업은 제작공장 견 작업자 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기술을 가진 자로 한다.

 다. 제작업자는 설계도에 정해진 제품의 품질 등을 확보하기 해 어 개발업체의 기

술지도 등에 따라 사양서에 해 제작한다.

3. 시공 리

  제작업자는 별도로 정하는 본 지침  시방서 기 에 의해 리를 행하고, 그 기록

을 감독원에 제출한다.

4. 검사

 가. 제작업자는 강제어 의 제작 는 조립작업에 있어서 요한 공정의 차  그 작업

이 완료하 을 경우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는 확인을 받아야 한

다.

 나. 제품검사는 제작업자 는 장 리인  감독 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 다. 제작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측정, 자료제출, 기타 처리에 따라 검사원이 지시한 것

에 하여 따라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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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장  재료의 선정

1. 종 류

  강제(鋼製)어 의 일반 인 부재로는 강재(鋼材), 콘크리트  자연석 등이 당하다.

2. 강재(鋼材)

 가. 사용 강재의 규격

  한국공업규격(KS품 는 그것과 동등 이상)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. 그 선정에 

있어서는 규격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용도, 목 에 한 재료를 사용하며, 규격

은 별도로 의하여 정한다.

 나. 강재의 선정

  강재를 강제어 의 구조재, 기능재로서 설계, 제작, 시공면, 경제면에서 보아 히 

사용하기 한 검토사항을 아래 표 1과 같이 정한다.

   표 1. 강재선정의 검토사항

항목 고려사항 주요검토 사항

설계측면에서 검토

구조  특징

기능  특징

시설해역의 특징

체형상, 부재형상, 합부 설계, 

응력 벨

집효과, 증ㆍ양식효과, 먹이생산

기능, 포획기능

부식 환경, 조류, 랑, 수심, 질, 

시설조건

제작, 시공측면에서 검토 용 성, 가공성, 균질성 화학성분, 기계  성질, MT용 검사.

경제측면에서 검토
시장성, 가격

총 량

시장성 있는 규격 (정부 품셈표, 

KS 품, 각종 카탈로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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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콘크리트

 가. 콘크리트 규격

  한국공업규격(KS품 는 그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)을 가진 것으로 한다. 그 선정에 

있어서는 규격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용도, 목 에 한 재료를 사용하며, 규격은 

별도로 의하여 정한다.

 나. 콘크리트의 선정

  콘크리트 재를 강제어 의 구성 재료로서 설계, 제작, 시공면, 경제면에서 보아 

히 사용하기 한 콘크리트 어 의 규격에 따른다.

4. 석재

 가. 사용석재

  할석용 어 의 석재는 상어종의 증ㆍ양식효과나 착생기질로서의 목 , 기능 등에 

따라 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.  어 의 구조상에 있어서 석재의 탈

락이 없도록 크기 등에 주의를 요하여야 한다.

나. 석재의 선정

  석재를 강제어 의 구성 재료로서 설계, 제작, 시공 면에서 보아 히 사용한다.

5. 그 외 기타 재료

  강재, 석재, 콘크리트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는 환경에 해 문제가 없어야 하며, 필

요한 강도, 내구성  균질성을 가져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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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 제작

1. 제작 flow-chart (그림 1)

[   설계계획, 사양서   ]

공작도 제작요령서 용 기술자명단

  
 

no 검사  no 검사 승인

 ok  ok

재료 비

재료수입, 

검사

no 시트 검사  ok

가   공

굽힘, 단, 조립

  no 치수검사

 ok
용   

용 , 교정, 마무리

  no 부재검사 기호

 ok   ok  :수입검사

공장조립 운반

: 자체검사

장조립

: 자체작업

제품검사  승인

해상운반

시설
END

그림 1.  강제어  제작 흐름도



- 122 -

2. 공작  부재조립

 가. 공작도  치수도

  (1) 공작도는 설계도에 근거를 두고 작성, 감독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.

  (2) 공작도는 공사기간 에는 제작업자가 장에 보 하고, 그 이후에는 어 개발 

업체가 소정기간 보 하는 것으로 한다.

  (3) 치수 도는 공작도에 근거하여 그 일부 는 부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한

다.

 나. 강재 자

  강재제작에 사용하는 기 자는 KS 규격의 1  품을 사용하고 기타 자를 병행 

사용하는 경우는 사 에 기  자와 비교하고 그 오차를 확인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

한다.  비교시의 테이  장력은 5 kgf로 한다.

 다. 가공후의 강재의 식별

  (1) 가공후의 강재는 소재시의 재질과 동일한가가 명확하게 구분 가능하도록 당한 

방법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.

  (2) 서로 다른 공사의 강재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강재에 공사명칭이 명료하게 되도

록 표시를 하는 것으로 한다.

 라. 메김(marking)

  (1) 메김은 공작도 는 자, 형 으로 다음의 공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, 명료하게 

기록한다.

  (2) 굽힘 가공되는 강재의 표면에는 펀치나 정 등으로 표면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.

  (3) 메김 치수는 가공 에 생기는 수축, 변형 등을 고려한 값으로 해야 한다.

 마. 단

  (1) 강재의 단은 그 형상에 최 방법으로 한다.

  (2) 단 단하는 경우의 강재  두께는 원칙 으로 13mm 이하로 한다.

  (3) 가스 단면의 정도는 아래 표 2와 같이 한다.

  표 2. 가스 단 단면의 품질

 

거칠기 200㎛ Rye 이하

노치(notch)깊이 2 mm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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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. 홈가공

  홈가공은 원칙으로서 가스 단기로 하는 것으로 하고, 홈가공면의 정도는 아래 표 

3과 같이 한다

  표 3. 홈가공 면의 정도

 

거칠기 200㎛ Rye 이하

노치(notch)깊이 2mm 이하

 사. 구멍 뚫기 가공

  (1) 가체결 볼트용 구멍 뚫기 가공은 원칙으로서 드릴 뚫기로 한다. 단,  두께가 

13mm 이하일 때에는 단 구멍 뚫기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.

  (2) 볼트 구멍 직경은 볼트 공칭 직경에 2mm를 더한 것으로 한다.

  (3) 구멍 뚫기 가공후의 구멍 주 의 쇳가루, 작업 꺼기 등은 완 히 제거하여야 한다.

 아. 변형 교정

  (1) 가공 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 량이 정해진 제품 정도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

교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.

  (2) 변형교정은 상온 는 가열에서 행하는 것이나, 가열에서 행하는 경우는 재질이 

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 자. 휨 가공

  (1) 휨가공은 상온가공 는 가열가공으로 하지만, 가열가공의 경우는 열상태

(800~900℃)에서 하고, 청열취성역(200～400℃)에서 하면 안 된다.

  (2) 상온 휨가공시 내측 구부림 반경은 재료의  두께의 1.5배 이상, 강 의 경우는 

직경의 5배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.

 차. 부재조립

  (1) 재료 비

   ◦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부재의 부호, 재질, 수량 등 확인뿐만 아니라 오염, 부

식, 유해한 홈 등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   ◦ 변형이 큰 부재는 소정의 제품정도를 확보하기 해, 조립하기 에 변형의 교정

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.

  (2) 부재조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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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◦ 부재조립에는 작업에 당한 지그(jig)등을 사용해서 행하고 부재상호의 치  

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도록 조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.

   ◦ 부재 조립시 그 구조형식, 용 방법  용  순서 등을 정하여 용 에 의한 변

형이 최소가 되도록 조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.

   ◦ 가용 은 조립에 지장이 없는 범 에서 최소의 개소로 하고 비드(용착 속)가 

짧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용 을 행하여야 한다.

  (3) 조립후의 변형 교정

   변형의 교정 방법에 해서는 아 항의 변형 교정 항에 따른다.

  (4) 가조립

   제작 공장에 있어서 가조립을 행할 경우는 시공계획서를 세워서 행한다.

제 4 장  용

1. 용범

  어 의 용 부를 피복아크수동, 가스실드(gas-shielded)아크용 , 셀 실드아크용 , 서

버머지드(submerged)자동용 으로 하는 경우에 용하는 것으로 한다.

2. 용 재료의 선정  리

 가. 용 재료의 선정

  피복아크용 , 와이어  가스 등의 용 재료는 KS 규격품을 원칙으로 한다.

 나. 용 재료의 리

  용 재료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 하고, 흡습되었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는 건

조기 등으로 성능이 유지되도록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3. 홈의 확인  모재의 청소

 가. 홈의 확인

  용 에 앞서 홈이 한가, 부 한가를 확인하고, 부 한 홈의 경우에는 용 을 

하여서는 안 되며, 홈을 수정하고, 용 에 지장이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 나. 모재의 청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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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모재의 용 면은 용 에 앞서 슬래그, 수분, 녹, 기름, 도료, 기타 용 에 지장을 주

는 것을 제거하야야 한다.

4. 용 가공 일반

 가. 용 부

  용 부는 균열, 기공 등, 틈새부식에 유해한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.

 나. 류, 압 기타

  용 은 용 방법, 강종과  두께  작업환경에 따라서, 용 류, 아크 압, 용 속

도, 가스유량 등의 한 조건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 다. 작업 지그

  공장용 은 회  지그, 포지셔  등 한 지그를 사용하고 가능한 한 용 자세는 

아래 보기로 행하도록 한다.

 라. 작업

  용 의 작업 방법  순서는 변형과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책을 세워 결함이 

없도록 용 한다.

 마. 아크 개시   종료

  아크 개시 에는 특히 용입 불량과 슬래그 섞임에 주의하여야 한다.  아크의 종료   비드

의 종단에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 한 용착 속으로 그 크 이터(crater)부를 충분히 메워 

두지 않으면 안 된다.

 바. 기온, 기후 기타

  ◦ 기온이 0℃이하의 경우는 용 을 하지 않으며, 단 용 부 보다 100mm 범 의 모

재 부분을 36℃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 하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다.

  ◦ 바람이 강한 날은 바람을 차단시켜 용 을 하여야 한다. 우천 시나 습도가 높은 

경우는 를 들어 실내라 해도 수분이 모재의 표면  표면 부근에 없는 것을 확

인하고 용 을 하여야 한다.

  ◦ 철망의 부착은 부식손상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용 하여야 한다.

 사. 용 부의 청소

  슬래그의 제거는 각 칸 벌림  용  완료 후에 하며, 용 부 부근에 부착하여 있는 

스패터(spatter)들은 제거하여야 한다.

5. 맞 기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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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받침쇠를 사용하는 경우, 건 한 루트부 용입이 얻어지도록 충분한 루트 간격을 잡

고, 받침쇠를 착되도록 하여야 한다. 받침쇠는 용 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선택하

여야 한다.

6. 필렛(Fillet) 용

 가. 각장의 차

  등각 필렛 용 의 각장은 심한 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.

 나. 부재의 착

  필렛 용 된 상호부재는 충분히 착되지 않으면 안 된다.

 다. 용  덧살

  필렛 용 은 가능한 한 볼록형 비드를 피하고 덧살의 높이는 3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.

 라. 둘 용 (boxing)

  앤드탭(endtab)을 사용하지 않는 필립용 의 처음과 끝은 매끄럽게 둘 용 을 하도

록 한다.

7. 용 부의 검사

  용 부의 표면 결함 검사  정도는 육안검사를 표 으로 하지만, 그 기 은 아래 표 

4와 같다.

  표 4. 용  외  검사 기

결함의 종류 허용범

용  비드 표면의 피트(pit)
필렛 용 에는 한개의 이음부에 흠집 3개, 는 이

음부 길이 1 m에 흠집 3개까지를 허용한다.

용  비드 표면의 요철

비드 표면의 요철은 비드 길이 25 mm의 범 에 있

어서 고 차로 나타내며 3 mm를 넘는 요철이 있어

서는 안 된다.

언더컷 언더컷의 깊이는 0.8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.

오버랩 오버랩이 있어서는 안 된다.

필렛 용 의 크기
필렛 용 의 크기  목두께는 지정 필렛 크기  목

두께 이상이어야 한다.

8. 불량 용 부의 보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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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용  종료 후의 검사에 의해 불합격한 부분은 한 방법으로 수정하여야 한다.

 가. 유해한 결 이 있는 용 부분은 제거하고 재용  한다.

 나. 용 부에 균열이 생긴 경우는 그 용 부를 장에 걸쳐 제거하고 재용  한다.

제 5 장  부식과 방식

1. 부식 환경

  강제어 는 약 200m 정도까지의 해 에 시설된다. 따라서 부식 환경은 해 , 해 부이다.

2. 부식요인

  해 , 해 부의 부식은 주로 수온  용존산소량에 의해 좌우된다. 온난해역에서는 한

랭 해역보다 부식 량이 크다.  통상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수온, 용존산소량이 하

하고 부식 량도 게 된다.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수온이 비교  낮은 편에 속한다.

3. 부식허용량

 가. 침설형의 강제어 의 부식허용량은 어  최상부의 수심으로 결정한다. 보통강을 사

용한 강제어 의 최상부가 20m 이상의 수심인 경우는 표 5의 값을 기 으로 한다.

 나. 강제어 의 강재를 내해수성강을 사용할 경우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부식 

량이 보통강의 약 1/2 정도이다.

  표 5. 강제어 의 부식허용량

 

수 심 부 식 량(편면)

20～50 m 1.2 mm/30년

50 m 이상 0.9～1.0 mm/30년

  * 여유율은 공식 등의 국부부식을 고려하여 2.0배로 한다.

4. 기방식

  부식허용량에 의한 방식에 추가로 기방식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부식에 의한 부재 

두께감소  집 부식을 일 수 있다.

 가. 기방식은 통 방식에 의해 희생양극방식과 외부 원방식이 있다. 별도 희생양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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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식을 할 수 있다.

 나. 희생양극방식은 알루미늄, 마그네슘, 아연 등의 양극을 강제구조물에 시키고, 양

속간의 차로서 발생하는 류를 방식 류로서 이용하는 방식이다.

 다. 희생양극재료는 알루미늄 합 이 단 량당의 발생 기량이 가장 많고, 경제성이 

우수하며, 해수 의 환경에 합하다.

5. 피복재  기타 방식

  피복재에 의한 방식에는 무기라이닝 공법, 도장공법  유기라이닝 공법이 있다. 부

식 에 의한 방식에 피복재에 의한 방식을 채용하는 것에 의해 부식에 의한 부재두

께 감소를 일 수 있다.

제 6 장  제품검사  운반

1. 자체검사

 가. 공장 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자체검사를 행하고, 그 결과를 기록하여 감독원의 요

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.

 나. 제품검사의 결과 발견된 불량개소는 신속히 보수하여야 하며, 한 결함이 있을 

시에는 감독원과 의하여야 한다.

2. 운송  계획

 가. 운송계획은 장조립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도록 하고, 교통안  등의 계 제

반 법령에 따라 작성한다.

 나. 운송에 있어서는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하고, 특히 운송 에 화물이 

풀어지지 않도록 하고, 부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 책장치를 비한다.

 다. 운송에 있어서 사 에 그 날짜를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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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 장 조립과 제품검사

1. 용범

  공사 장에 투입되는 각부재의 분류  조립과 부재상호의 합에 의해 강제어 의 제

작이 완료되기까지 필요한 작업과 이들에 한 가설공사를 상으로 한다.

2. 담당기술자의 선정

  제작자는 필요에 따라 강제어  조립공사 담당 기술자를 별도로 정해 담당업무와 그 

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

3. 장조립

 가. 반입 구분

  ◦ 부재의 집 은 부등침하가 없도록 한 받침  에 쌓아야하며, 비틀림, 굽힘 

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  ◦ 부재의 비틀림, 굽힘 등이 발생한 경우는 조립에 앞서 이것을 수정하여야 한다.

 나. 지상조립

  조립에 앞서 지상조립을 할 때에는 치수정도를 유지하기 하여 유효한 가 , 지그 

등을 사용하고 합은 공장  장용 에 한다.

 다. 조립 기

  조립 기의 선정은 최 하 , 작업반경, 작업능률, 어 의 규모  형상, 주변 환경 

등에 의해 기종과 수를 결정한다. 이 경우 바람, 지진, 크 인운반시의 충격하  

등에 해서 안 하여야 한다.

4. 공장  장용

 가. 용 방법  순서

  ◦ 용 은 특별 사양서에 정하지 않는 한 피복아크수동, 가스실드(gas-shielded)아크

용 , 셀 실드아크용 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.

  ◦ 용 은 용  변형이 조립정도에 향을 고려하여 그 시공 순서를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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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용 조건

  기온, 기후 등의 용 조건은 특별 사양서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, 제4장 용  의, 용

가공일반  기온, 기후, 기타 항에 따라 시공한다.

5. 제품검사

 가. 자재 검사

  ◦ 가장 최근   그 부록이 용되며, 주요 용 규격은 다음과 같다.

  ◦ KS : KOREAN INDUSTRIAL STANDARD

  ◦ 자재는 철강사에서 발행되는 자재 시험 보고서에 따른다.

  ◦ 철강사에서 발행되는 자재 시험 보고서가 락되었을 때는 확인하여 제출할 수 있

다.

  ◦ 자재 외  검사는 재료 표면에서 실시하며, 홈이나 균열 등의 자재 결함은 련 

사양서의 규격치 이내이어야 한다.

  ◦ 입고 자재가 용 규격  기 의 요구 사항과 불일치하면 품질 리부는 불일치 

보고서를 작성하고, 용 규격  기 에 맞는 자제를 입고시켜야 한다.

 나. 제작 검사

  ◦ 용  구조물은 일반 강구조물 제작 규격에 하여 제작한다.

  ◦ 사용 재료는 KS에 일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.

  ◦ 가공품은 KS의 일반 기계 가공 공작물 규정에 하여 제작한다.

  ◦ 설비 제작  제품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.

 다. 마킹 검사

  ◦ 원래의 자재 식별 표시가 2개 이상이므로 단되어질 때, 주요 자재에 한 원래 

자재 식별 표시는 단 에 재질, 자재 번호 혹은 이트 번호 등을 각 피스

에 정확히 표시 되어져야 한다.

  ◦ 식별 표시는 연속이거나 과 으로 날이 무딘 스탬  혹은 마-킹 등으로 표시한다.

 라. 홈  부착물 검사

  ◦ 홈  부착물은 련 도면  용 규격에 따라 실시한다.

  ◦ 용 되어질 모든 표면은 철 히 그라인딩, 와이어 부러 싱이나 솔벤트크리닝 등

으로 청정되어져야 한다.



- 131 -

  ◦ Flame이나 아크가우징이 사용되어진 표면은 가공이나, 그라인딩으로 평탄하게 해

야 한다.

 마. 용  검사

  ◦ 용 부는  개소 육안검사로 용 락, 균열, 기포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야 

하고, 발견된 불량개소는 신속히 보수하여야 한다.

  ◦ 용 , 용  차서  기술자 검정 등은 련 용사양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.

  ◦ 용 부는  길이에 해 일정한 용  폭과 각장을 유지해야 한다.

  ◦ 최종 용  층은 거친 비드형상, 홈, 오버랩, 갑작스런 요철 상이 없어야 한다.

  ◦ 각 용  층의 패스간은 외 상으로 슬래그, 혼합물, 균열, 기공  용입 부족 등

이 없어야 하며 표 으로1～2곳에 MT 검사를 한다.

  ◦ 상기와 같은 용 부 결함 수정은 가웅징이나 홈 방법이 아닌 그라인딩으로 실시되

어져야 하며, 근 된 모재의 최소 두께에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 바. 외 , 치수 검사

  ◦ 모든 용  부는 언더컷, 오버랩, 불규칙한 비드, 부 당한 용  덧살에 해 육안 

검사가 실시되어져야 한다.

  ◦ 최종 검사  모든 슬래그, 쓰 기, 녹, 용  스패 , 페인트, 기름  다른 이물

질 등이 제거되어져야 한다.

  ◦ 해당 제작용 도면과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치수 허용 공차는 규정에 따라 치수 

검사를 한다.

 사. 부식 방식 검사

  ◦ 수소균열, 응력부식균열  부식 등을 방지하기 하여 용 의 건조  모재의 

열을 용  사양과 같이 용  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.

  ◦ 응력집 에 의한 응력부식균열을 방지하기 하여 표면 가공 부 는 평탄하게 가

공하여야 한다.

  ◦ 철망의 부착은 부식 손상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용 하여야 한다.

  ◦ 볼트의 체결은 틈새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착되어야 한다.

 아. 조립 검사

  ◦ 모든 볼트의 체결 상태

  ◦ 제작 완료 후 Loose item과의 조립성, 공장 제작 Unit간의 조립 상태 확인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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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 가조립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상 부 가 발견되면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.

 자. 포장  출하 검사

  ◦ 출하 비 검사

   - 제품은 공장 제작  출하 동안의 우기, 기계  손상  해로운 이물질 등으로부

터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.

   - 인양 부분은 분명히 마킹 되어져야 하며, 개구부는 커버되어져야 하고, 제품이 출

하되기 의 원래의 Shipping Stops, Bolts, Ties 등은 모든 수단을 이용해 재 설치

되어야 한다.

  ◦ 명   꼬리표

   - 부식되지 않는 명 이 사용되어야 하며, 이것은 쉽게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

하고, 명 에는 장비명, 모델번호 Shop order number, Serial number, 기기번호, 

용역, 무게(Kg)  다른 련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.

   - 식별용 꼬리표는 기기 묶음, 매듭에 부착되어야 한다.

    a. 꼬리표는 부식되어지지 않아야 하며, 직경 30 mm 이상이어야 하며, 식별 그림

이 스탬핑 되어야 한다.

    b. 식별 그림 높이는 최소 5 mm이다.

    c. 꼬리표는 공 자 도면상에 명시된 Component System designation symbol이 포함되

어야 한다.

    d. 꼬리표가 부착되는 모든 제품은 자재 일람 표상에 기록되어야 한다.

  ◦ 형상검사

    조립 완료 후 검사는 완성사진  완성 리도 등을 기 로 외 의 비틀림, 변형  

형상치수를 측정하고 도면, 사양서 등과 일치하는 가를 검사한다.

 차. 납품

 ◦ 운반  납품

   - 운반  보 이 용이한 상태로 분해하여 운반 도  손이나 변형이 없게 한다.

  ◦ 시설

   - 설치 에 설치 일정표를 작성하여 통보한다.

   - 설치는 Maker에서 제출한 도면을 기 을 하되 미소한 변경사항 발생시는 상호 

의 하에서 변경할 수 있다.



강제침선어 시설  설계요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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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침선어 시설  설계요령

< 시설요령 >

제 1 장  총 칙

1. 본 요령의 용범

  본 요령은 인공어  시설사업  강제침선어 (이하“침선어 ”라 한다)의 시설

사업에 한 것이며, 본 요령 이외의 사항에 하여는 인공어 시설사업집행  

리규정(훈령 제70호)에 의한다.

(해 설)

  인공어  시설사업에는 설치형태에 따라 침선어 와 부어 로 나  수 있으며, 침선

어 에는 콘크리트 어 와 강제침선어  등으로 나  수 있다. 본 요령은 강제침선어

의 시설에 필요한 유류 오염  불필요 시설물 제거, 어 화 방법, 지조사, 배치형

태  시설방법, 효과조사, 리유지에 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.

2. 침선어 의 정의  기능

  침선어 는 선박이 수산업 등 해상산업에 사용 에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선박

에 하여 엔진 등 불필요 시설물을 제거한 후 어 기능을 갖도록 하여 수산동물의 

집, 보호 는 배양을 도모하기 한 어장 시설물을 말한다. 침선어 로 사용될 

선박은 리상태가 양호한 선박이어야 한다. 다만, 선령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철

의 두께, 내구성(30년 이상), 안정성, 경제성 등에 한 조사를 (특)선박검사기술 회

와 국립수산과학원에 공동조사를 의뢰하여 시설기 에 합하여야 한다.

(해 설)

  침선어 는 어류 등의 수산생물이 나 침선 등에 집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상으

로 하는 수산생물의 어획 증 , 조업의 효율화  보호배양을 도모하기 한 시설물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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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어 어장은 주로 어획의 증 , 조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해 콘크리트 어 나 강

제침선어 를 계획 으로 배치하여 조성하는 어장이다.

  인공어 에 집하는 어류 등은 각각 어 에 하여 특유의 행동생태를 나타내는 것

으로 알려져 있다. 이들의 어종을 어 에 한 定位의 형태에 의하여 분류하면 3형으로 

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.

   Ⅰ형 : 어 에 어체 부 혹은 일부분을 시키는 어종(쥐노래미, 조피볼락, 쏨뱅이, 

볼락 등)

   Ⅱ형 : 어 에 어체를 시키지는 않지만, 어 의 주 를 유 하는 어종(참돔, 돌돔, 

농어, 벤자리 등)

   Ⅲ형 : 어 로부터 떨어진 표, 층 수역에 유 하는 어종(방어, 가다랭이,  삼치, 

갱이, 고등어 등)

   이들에 속하는 형들의 어류 에서도 어 와의 강약의 정도는 어종에 따라 다르다. 

한 동일 어종이라도 발육단계와 계 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.

  인공어 에 집하는 이들의 어종은 각각의 감각기 으로 인공어 의 존재를 감지하

면서 특유의 행동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. 이들의 생물이 인공어 의  존재를 감지

하기 한 자극으로서는 자극, 시각자극, 음 자극, 흐름에 한 자극 등이 있다. 

Ⅰ형에 속하는 어종은 주로 자극, 시각자극, Ⅱ형에 속한 어종은 시각자극, 음 자

극, Ⅲ형에 속하는 어종은 음 자극, 흐름자극에 각각 반응한다.

  침선어 로 사용될 선박은 강재(鋼製)로 내구년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어야 하며, 

어 의 기능을 갖기 하여 어 화가 가능한 선박이여야 한다.

3. 어  어장의 구성

  본 요령에서는 침선어  어장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어  단 (單體) : 어 어장을 조성하는데 이용되는 1개의 구조물

단 (單位)어  : 1개 는 복수개의 어  단체에 의해 구성되어지는 최소규모의 어

어장

어  군 : 서로 단 어  유효 어획 거리 내에 있는 복수의 단 어 에 의해 구성되

어 지는 어 어장



- 136 -

(해 설)

   어 단체는 어 어장조성에 이용되는 1개의 구조물이며, 각종 형상과 규모를 갖는

다. 단 어 는 어업생산의 장으로서 안정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최소규모의 어장

이다. 단 어 에는 1개의 어 단체로 구성되어진 것과 복수의 어 단체로  구성되어 

지는 경우가 있다. 한, 어 군은 단 어 가 유효 어획 거리 내(어획의 유효범 , 어

군의 이동가능거리  유 (流影)의 향범  등)에 배치된 하나의 집 체(集積體)를 

갖는 어장이다.

제 2 장  선박 해체

 1. 불필요 시설물 제거

  선박을 어 로 사용하기 해서는 모든 작동유, 단열재, 기타 선구용품 등은 제거한

다. 한 부식에 의한 해상 유출을 막기 해 고정되어 있지 않는 목재부와 기 실 

덮개 등의 강제부도 제거해야 한다. 처리는 문 업체가 행해야 한다.

(해 설)

   작동유를 가지고 있는 주기 , 발 기 , 냉동기, 갑 유압장비 등을 철거하며, 마스

트, 각종 출입문, 원형창  사각창, Hatch Cover 등 어 시설에 불필요한 설비  통

신장비, 항해장비, 각종 동기, 기기기 등 재사용 가능한 장비  설비는 모두 철거

한다.

   한 부식에 의한 해상 유출을 피하기 해 갑  상하  주거부분의 고정되어 있

지 않는 목재부, 강제부는 제거해야 한다. 갑  상하  주거부분의 목재부로는 선박의 

종류에 따라 다르나, 침선의 경우 선교(Top bridge), 선수루 갑 (Forecastale deck)  

주 갑 (Maine deck) 윗부분 등 Deck(敷板), 어창의 덮게 부분과 그 외 조타실, 무선

실, 식당, 화장실, 목욕탕, 기 실, 선원실, 창고 등 이다. 한편 갑  상하의 강제부는 

철제문, 기 실 창문, 마스트, 기 실의 엔진베드  스탠 볼트 등 이다. 닻은 시설 후 

선체의 안정을 해 필요할 경우 철거하지 않고 그 로 사용한다(별표 1. 선박 어 화

를 한 해체공사 시공 요령 ).

 2. 유지류(油脂類) 처리, 청소  냉매가스 제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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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잔존 유류는 유처리제 는 소각 방법 등을 이용하여 해상오염의 염려가 없도록 

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유지류의 처리  청소, 냉매 제거 시 감독 공무원의 감

독 하에서 문지식  기술을 갖는 업체가 행하여야 한다.

(해 설)

  침선에서의 주요 오염원으로는 운항 시 사용했던 연료, 각종 기 의 윤활유, 어창의 

냉동 이  내에 있는 온 가스 등을 들 수 있다. 이들이 완 히 제거되지 않으면 

수산생물의 서식에 악 향을 주어 인공어 에 의한 자원조성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

없게 되기 때문에 사 에 철 히 제거해야한다.

  선박내의 유처리에 한 방법의 하나로서, 기 실 바닥은 약품과 스 의 혼합액을 

동시에 분사하는 고압스  세척장비(소형 보일러  고압펌  내장형)를 사용하여 기

실 바닥의 잔류기름을 세척하고 모인 세척 수는 유처리제 등을 사용하여 화시킨

다. Wing Tank(연료탱크)는 360。 분사 가능한 탱크 세척 장비를 탱크 내에 장치하고 

다이야 렘 펌 로써 일정 용량의 해수와 약품 혼합액을 세척장비에  이송 분사토록 

하여 잔류 기름을 세척한다. 한 Double Bottom(이 ) Tank는 유처리제 등의 약품

으로 혼합액을 탱크에 가득 채우고 순환펌 로써 혼합액을  반복 순환시켜 잔류 기름

을 세척하며, 어창냉동 코일 등은 냉동 압축기의 흡입  토출측 이 에 해수와 약

품의 혼합액을 순환시킬 수 있는 펌 를 연결하고, 혼합액을 반복 순환시켜 어창내의 

냉동코일에 남아있는 잔류기름을 제거한다. 그리고 연료  윤활유 으로 이  탱크

에 설치되어 있는 배  등은 상기 어창 냉동코일과 같은 방법으로 세척하고 기타 소형

은 모두 철거한다. 세척 수는 모두 유처리제 등으로 화하여 해양오염을 철 히 방

지해야 한다. 이와 함께 기 실 내의 윤활유 , 연료 은 모두 철거하고 격벽 통 부

분과 그 외 이  등도 모두 막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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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 어 화

1. 개구(開口)설치

  시설시 선체의 균형 유지와 어 의 기능 강화를 해 선체에 당한 개구를 설치

해야 한다. 구멍은 외 , 어창간의 격벽, 갑  등에 원형    사각형 등으로 하며, 

구멍의 크기는 1～2m로 하되, 선박 단면 의 크기와   규격에 따라 수산과학원장과 

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 개구의 치는 어 로 사용할 선박의 인 등 시설에 지

장이 없는 부분에 설치한다.

(해 설)

   선박에서 불필요 시설물과 잔존 유지류 등을 제거한 후, 시설시 선체의 균형 유지

와 어  기능을 강화하기 해서 외 , 어창간의 격벽, 갑  등에 원형   사각형 등

의 개구를 설치해야 한다. 개구의 설치 수량, 설치 개소는 어   시설시 균형 유지와 

시설 후 안정조건에 의거 설치한다. 어창간의 격벽, 갑  등에서의 개구는 선박을 해

에 시설하기 해 주수시(注水時) 선박의 후좌우에 해수가 양호하게 유통할 수 있는 

곳에 설치한다. 그러나 동일 선박이라 하더라도 선박  마다 특징이 있어 개구의 설치 

장소와 개소는 공사 감독자와 의하여 결정한다. 

  한편 외 에서의 개구설치는 시설지까지의 인할 경우 인 과정에서 도 등에 의

한 수 등의 염려가 비교  은 권 (Free Board)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일본 

북해도의 경우, 124G/T의 인망 침선을 어 화 함에 있어 개구를 외  후부 양

에 각 2개소(1m×1m), 격벽에 6개소(기 실과 어창 2개소, 그 외 격벽 4개소, 크기 

1m×1m) 등 모두 8개소를 설치한 가 있다.

   개구의 크기와 련하여 어 를 시계(시계)에 두고 어  주 를 유 하는 어종에 

해서는 연속해서 ( )의 부재를 선명하게 시계에 넣기 한 간격은 어류의 해상력

으로부터 2m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구의 크기도 지름 2m 이하로 한다(별표 

2. 선박 어 화를 한 시공 요령 ).

2.  어  안정성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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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로 사용될 침선은 시설 안정성 확보를 해 필요한 경우 밸러스트 내부 충진 재

를 사용할 수 있다. 어 로 시설된 선박은 시설 지까지 안 하게 인 는 재하여야 

한다.

(해 설)

  어 시설시 후(前後)로 기울면서 가라앉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상 수송시나 시

설시 선체 하 의 변동을 막기 하여 선체에 밸러스트(Ballast)용으로 콘크리트 등을 

사용한다. 어  시설 후 안정계산에 필요한 충진 량의 용   량, 선박  본체의 체

  량, 투 (投影)면 , 선체(船體) 높이는 국내 조선회사나 련 연구기 의 기존

자료를 이용하며, 마찰계수는 용골(龍骨) 등 일반 강제 구조물과 달라 활동(活動)에 

항하는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0.5로 설정한다. 안 율은 활동에 해서만 

고려하며, 도(顚倒)에 해서는 무게 심이 심(中心)에 있는 입방체 콘크리트 블록

에   있어서도 안 율은 활동 보다 높으며, 선체(船體)의 구조로부터 심(重心)이 낮

고, 밸러스트를 선 (船低)에 첨가함으로써 더욱 심이 낮아지기 때문에 도에 해

서는 검토하지  않아도 된다. 

   그러나 선박 자체의 무게에 의해 인  시설 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

밸러스트용 내부 충진 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.

제 4 장  지조사  지선정

  1.  지조사

    가. 조사계획

  시․도지사는 상해역의 수산생물 서식 환경과 련된 생물  조건 , 물리․

화학  조건 등으로부터 침선 어 어장조성 계획(조사면 , 조사비 등)을 정하여 인공

어 시설사업 연구․조사 가능기 에게 의뢰하여야 한다. 의뢰받은 기 은 시․

도지사가 지조사 요청이 있을 시 극 조하여야 하며, 조사결과를 해당시․

도에 통보하여야 한다.

  시․도지사는 연구․조사 가능기 이 지로 정한 수역에 하여 침선어

어장 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(해 설)

  침선어 어장을 조성할 해역은 상생물의 서식조건과 물리 화학  환경으로부터 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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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인 침선 어 어장이 형성될 수 있고, 상해역의 어업자가 어장을 유효하게 이용

할 수 있는 해역이어야 한다.

  지조사를 실시함에 앞서 조사 정 해역에 하여 필요할 경우, 상해역  인

해역에 있어서 생물․화학  조건조사로부터 상어종마다의 합한   어장조건 악 

 어획효과의 추정을 행한다. 어획효과의 추정은 해당해역에 있어서 상종의 가입, 

배양, 어획, 분산, 사망 등과 어 의 어군 수용 량에 의해서 추정할 수 있지만, 실제

으로는 해당해역에 있어서 기존 어 사업, 시험어 , 혹은 유사해역의 어 어장에서의 

어획효과 측정 자료에 의해 상 어종마다 어획효과를 추정한다.

  

  나.  해역조사

    1) 생물  조건 조사

  침선어 어장의 조성 치 선정, 어 단체의 선정, 단 어 , 어 군의 검토  효과 

추정에 필요한 생물  조건 등 조사를 통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. 이들 조사 결과

는 물리  조건조사 결과와 함께 해석하여 효율 인 침선 어 어장 조성계획의 

자료로 사용한다.

(해 설)

  침선어  어장은 상어종의 집을 기 할 수 있는 치에 조성해야 한다. 그 조성

치는 어도(魚道)인 수역의 수온, 수질 등의 조건이 상어종에 합하고 한 어 가 

부족한 수역 등이다. 침선어  어장조성에 사용하는 어 단체의 구조, 단 어   어

군의 구성은 상어종의 행동특성에 합해야 한다. 이를 해 필요할 경우, 상어

종의 발육단계별 분포, 이동범 와 수온, 수심, 질, 유동, 해 형상 등과의 계  

어 에 한 반응특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. 

  일반 인 조사 상, 조사항목, 조사방법을 표 1에 나타내었다. 조사계획을 설정함에 

있어 먼  기존조사 연구결과를 충분히 정리 검토하고 명확하지 않는 사항에 해서는 

별도의 조사를 행한다.

  침선어 의 시설 수심은 지조사에 의거 시설 지에 시설한다. 질은 침선  단독

으로 시설할 경우는 질상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, 암반의 경우 안정조건  시설 

후 손 등을 고려하여 시설에 주의를 요한다. 기존 콘크리트 어  등과 같이 조합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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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시설할 경우는 질은 니질의 함량이 80% 이하인 곳으로 매몰이나 세굴의 향이 

없는 곳에 시설해야 한다.

 표 1. 생물  조건조사 항목  방법 

조사 항목 조사 내용 조사 방법

  주요 상어종의 서식

특성

- 상어종

- 해 지형, 질, 유동, 수온과 

행동특성 악

- 기존자료 활용

- 기존자료 활용 는 청취 

조사

  2) 물리․화학  조건 조사

  침선어 어장의 계획․설계에 필요한 수온, 염분, 유속, 수심 등 해양과 해  등

에 한 조사를 행한다. 생물  조건조사 결과, 기존어장 형태조사와 함께 해석하고 

효율 인 침선어 어장 조성계획 자료로 사용한다.

(해 설)

  본 조사의 목 은 상해역의 물리․화학  특성을 악함으로써 조성 후 환경조건

을 측하고, 생물조사, 기존의 어장형성 상황 조사를 입체 으로 분석하여 사업에 필

요한 모든 조건을 수립하기 한 자료를 얻는 것이다. 조사항목  내용은 표2와 같다. 

이들의 항목에 해서는 상해역의 특성과 상어종에 따라 요도를 감안하여 실시
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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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 2. 물리․화학  조건 조사

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방법

 해양조사

- 유속

- 수온, 염분 

- 수심

- 기존자료 활용

- 수온, 염분의 측정은 CTD등에 의해서 측을 행한다.

- 15～20m의 경우는 “ 문 연구․조사기 ”과 의한다.

 해 조사

- 해 지형

- 질

- 해 지형은 역 으로는 해도 등을 이용하며, 이들에 의

해 등수심선을 작성을 한다. 이와 함께 음향측심기 등을 

이용하여 기존자료를 보강한다.

- 질조사는 해도 등 기존자료, 청취조사 등에 의해 련해

역의 상황을 악하고, 필요하면 채니기를 이용하여 시설

정지의 질을 악해야 한다.

 2. 지선정

  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상해역의 어장특성, 자원특성 등 합한 어장조건을 추정

하여 침선어  어장조성 계획을 세운다.

(해 설)

  조사는 사 에 그 목 을 명확히 하는데 있지만 그 목 에 따라서 조사결과를 충분

히 활용하는 것이 요하다. 상어종 등 생물  조건조사, 물리․화학  조건  조사로

부터 상해역에 있어서 합한 어장조건을 추정하여 침선어  시설 지 선정에 참고

한다.

제 5 장  시설

  1.  인  시설지 부표설치

  어 화한 선박은 어  시설 지까지 안 하게 인 는 재하여 시설해야 한다. 

인 시에는 인 로 가 단되거나 어 로 사용될 선박이 침몰 등의 사고가 발생

하지 않도록 안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.

  어 의 시설 치에는 사 에 부표를 정확히 설치해야 하고, 부표는 해상에서 발견하기 

쉽고 어  시설 기간동안 이동이나 유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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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해 설)

  어 화한 선박은 시설지까지 인선으로 인 는 바지선에 재하여 이동 하는 방

법이 이용되고 있다. 공선상태에서 인시는 안 상 험이 따르므로 미리 콘크리트 

는 돌을 선체 바닥에 재하거나 이  는 밸러스트 등에 해수를 싣고 운항함이 

안 하다.

  어 로 사용할 선박을 시설지까지 인 시에 인 로 가 단되거나 침몰 등의 사

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 시설작업은 작업원의 안 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

하며, 피시간도 충분히 확보하여 안 사고를 철 히 방해야 한다.

  어 의 시설 치에는 사 에 감독 의 입회하에 GPS(Global Positioning System) 

등에 의해 부표를 정확히 설치해야 하고, 부표는 해상에서 발견하기   쉽고 어  시설 

기간동안 이동이나 유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.

  2.  배치 형태  시설규모

 

  침선어 의 배치는 선박 단독 혹은 콘크리트 어  등 기존 침선어 와 조합하

여 시설할 수 있다. 어 와 어 의 간격(분산)은 어  체의 투  면 이 20배 

정도 이하로 하여 시설한다. 단 어 의 시설 규모로는 1개소에 1,600 ～ 2,400m
3 

정도로 한다.

(해 설)

  침선어 의 배치는 선박 단독 혹은 콘크리트 어  등 기존 침선어 와 조합 하여 시

설할 수 있다. 기존 침선어 와 병행하여 시설할 경우, 앙에 선박을 시설하고 그의 

주변에 기존 침선어 를 시설한다. 어 와 어 의 간격(분산)은 어  체의 투  면

이 20배 정도 이하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단 어  J(空m3)를 한 변이 a(m)인 

사각어 로 조성할 경우, 분산 반경 r(m)은 단 조성 면 을 S(m2)로 하여

         
S =  

J

a 3 × a
2×20 =  

20J
a

r =  
20J
πa

로 된다. 를 들면 J=400空m3, a=2.0m의 사각어 의 경우, S=4,000m2,  r=약36m이 한

계(限界)의 크기로 되며, 이상 분산되면 어 어장의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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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단 어 의 시설 규모는 1,600 ～ 2,400m3 정도로 한다. 그러나 시설 수심, 사용어법 

등 해역의 여건에 따라 지조사 결과를 토 로 별도로 규모를 정하여 시설 할 수 있다.

  복수의 단 어 로 구성되는 어 군 간의 거리는 Ⅰ, Ⅱ형 어종의 경우 400m, Ⅲ형 

어종은 600m 이내로 배치한다.

 3.  시설

침선어 를 시설하기 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.

 (1) 선내 잔유(殘油), 가스 등이 완 히 제거되었는가.

 (2) 기 실, 연료탱크 등 기름을 취 한 곳은 깨끗이 세척되어 있으며,   부착된 기

름은 완 히 제거되었는가.

 (3) 주기 , 보조기 , 유압식 기계, 유(油)계통 이  등 기름이나 가스 등 출 염려

가 있는 설비는 철거되었는가.

 (4) 쓰 기 등 불필요 물질은 완 히 제거되었는가.

 (5) 선체로부터 분리될 험이 있는 갑  의 구조물이 제거되어 있는가.

 (6) 연돌, 데릭, 안테나 등은 제거되었는가.

  침선어 의 시설은 시설장소까지 인 는 재하고, 양묘선에 의해 닻으로 고정한 

후 펌 에 의해 해수를 주수하여 시설한다.

  콘크리트 어  등 다른 침선어 와 함께 시설할 경우, 일  설치방식으로 하여 

선(臺船)을 정지시킨 후 해황 등에 주의하여 부표 설치 치에 시설해야 한다.

(해 설)

  침선어 를 시설하기 에 해양오염 방지  어 의 기능성 확보 등을 해 상기 사

항에 해 철 히 검해야 한다. 침선어 의 운반 시설은 감독직원의 입회하에 실시

해야 하며, 인 는 바지선에 재하여 운반 시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  

해야 한다.

  시설방법으로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, 밸  개폐에 의한 방법과 해수펌 에 의한 해

수 재 침수방법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. 밸  개폐에 의한 방법은 Sea Chest 밸  

는 측 Valve를 개폐하여 침수로 시설하는 방안으로서 간편하나, 침수시간이 길어 

인선이 장시간 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. 한편  해수펌 에 의한 해수 재 침



- 145 -

수방법은 Valve 개폐에 의한 침수시간을 단축하기 하여 인선 해수펌 로서 어 로 

이용될 선박에 해수를 재시키는 방법으로 침수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.

  콘크리트 어  등 다른 침선어 와 함께 조합하여 시설할 경우 침선어  주 에 

수거치 하여 시설한다.

제 6 장  효 과 조 사

 1. 실시시기

  새롭게 시설된 침선어 의 효과조사는 시설 직후부터 1년 이상 조사한 것으로 원

칙으로 하되, 해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 시기는 계 별로 연 1회 이상   실

시하여야 한다.

(해 설)

  어 시설의 안정에 여하는 유속  랑은 계 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어 시설

의 안정상황을 찰, 조사하는 데에는 시설직후부터 세굴, 매몰, 이동, 손 등의 조사

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한편, 새로 시설된 인공어 에 부착생물의 착생을 확인

하는 데에는 시설 후 3개월이 경과할 무렵이며, 그 후 부착생물의 천이가 일어난다. 시

설수역으로의 어군 내유(來遊)시기는 계 에 따라 다르며 어종에 따라서는 어 지역에 

정착하거나 내유하여 일시 머무르게 됨으로써 어장이 조성된다. 한 경년 (經年的), 

계 으로 인공어 에서 어획조사를 행한 결과에 의하면, 어 에서 어획량이 안정되

기까지는 1년이 경과할 무렵인 을 감안하여 시설 후 1년이 경과한 후 시설해역에서 

상어종의 분포 도가 가장 높은 시기를 선택 하여 조사한다. 조사시기는 계 별로 

연 4회 이상 실시한다.

 2. 조사기   방법

  효과조사는 장 이 지정한 연구기   과학원장에게 의뢰하여 어 시설 치의 확

인조사, 잠수조사 는 선상조사로 나 어 실시한다. 단, 해역실정에 따라 조사항목을 

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(해 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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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시설 치의 확인조사는 어 설치 시에 측정한 치기록 등을 토 로 하여 GPS, 

어탐 등의 방법으로 정확히 악한다. 잠수조사에서는 시설안정상태 조사, 부착생물조

사, 어군 분포량  어군 치조사, 어군행동 찰 등을 행한다. 시설안정상태 조사는 

어 시설의 손, 변형, 어 에 어구가 걸린 상태, 주변의 해 형상 변화량 등을 목시

로 찰한다. 부착생물 조사는 시설된 어 에 부착한 부착생물의 주요종, 부착 치, 부

착범 를 목시 찰하고, 필요할 경우 채집한다. 어군 분포량  어군 치 조사는 조사

상의 단 어  주변에 분포하는 어종의 분포 치를 찰 한다.

  선상조사에서는 해양 측, 어군탐지기 조사, 어획조사 등을 행한다. 해양 측은 수

온, 염분, 투명도 등의 해양환경을 가능한 한 선상에서 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측정한

다. 어군탐지기 조사는 어 를 심으로 하여 8방 로 천천히 항해 하면서 어 의 

시설과 어 에 집하고 있는 어군의 반응을 조사한다. 어획조사는 어 에 집한 

어류의 어종과 성장단계를 측정하기 하여 낚시나 자망 등 정어구를 사용하여 어

획조사를 행한다.

  어 시설상태 확인조사는 먼  시설된 어 의 치를 확인하고 목표로 하는  부표를 

설치한다. 어 의 치는 시설시 지정한 GPS 등의 자료를 기 로 하여 어 를 확인한 

후 어 의 가까운 지 에 부표를 설치한다.

  필요할 경우 잠수조사를 통하여 침선어  시설장소  그 주변에서 어 의 향에 

의해서 질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각 1 을 정하여 질의 상태를 조사를 행할 수도 

있다. 이들 2 의 질조성의 차이에 의거 표사( 砂) 등에 의해 생성된 질의 이동 

상황 등의 추정이 가능하다. 한, 침선어  시설의 손, 변형 는 침선어 에 어구

가 걸려있는지의 여부, 침선어 시설 상태 등의 변화를 찰하고 변화가 있으면 스

치하여 기록한다. 이와 함께 주변의 해 형상의 변화상태 등을 찰  하여 세굴의 유

무, 그의 수평방향의 범 , 세굴깊이, 침하 등도 찰한다. 한  필요할 경우 부착생물

은 침선어  시설 장소별로 외측, 해 로부터 높이 등을 조사하고 부착생물의 우  종, 

부착범  등을 찰한다. 30m 이천에 시설된 침선어 의 경우, 부착생물의 채집은 

20×20cm의 면  내에 있는 생물을 어모아 시료보  자루에 넣는다. 부착생물은 시

설의 형상 변화를 진하는 동시에 쥐치류, 돌돔 등의 집 어류 먹이와 소형동물의 

은신처 등으로 되어있어 생물의 집과 련하여 요한 요소로 된다.

  선상조사에서 수온, 염분, 투명도 등의 환경요인에 하여 CTD등의 해양 측 기기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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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한다. 특히, 특정한 어 시설에 하여 정기 으로, 경년 으로 조사 하는 경우에

는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항목이다. 어군탐지기 조사는 어군의 이동 속도가 빠른 부어

류나 어 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분포하는 어류의 어군분포  치  량을 조사하는 

데에 합한 방법으로 정 측정을 해서는 어군량을 정량화 할 수 있는 개량어탐기기 

필요하지만, 간단한 방법으로서 일반 으로 이용되고 있는 어군탐지기를 사용하는 것

도 바람직하다.

  어획조사는 잠수조사와 어군탐지기에 의한 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찰한 어류의 어종

별, 성장단계별 측정을 하여 어 에서 낚시나 자망 등에 의하여 어획조사를 행한다.

 3.  보고서 작성

  조사 보고서는 조사 단 어 마다 같은 순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기술하고 필요에 

따라서는 표나 그림 등으로 정리하며, 어탐기록지, VTR테이 , 사진 등을 정리하여 

첨가한다(비교구 병행조사).

(해 설)

  조사 보고서는 조사단  어 마다 같은 순서로 간략하게 기술하고 필요에  따라서 

표나 그림 등으로 정리하지만, 이미 그림이나 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장의 원래 자료

를 기록한다. 한 필요한 경우, 어군탐지 기록지, VTR테이 , 사진 등을 정리하여 각

각 한 방법으로 설명(촬 치, 어종 등) 첨부한다. 보고서의 목차  내용은 다음

을 참고하여 작성한다.

  가. 조사 상 어 의 치

    - 지역명, 수역명, 수심, 조사 치(도면 첨부)

  나. 조사 상 어

    - 어 종류, 어  공(空)용 , 어 시설높이, 시설면 , 시설년도 등

  다. 조사내용

    - 조사년월일, 조사항목

    - 조사기 명, 조사담당자명, 사용선박명 등

  라. 환경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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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수온(표층, 층), 질, 투명도

  마. 어 기능 조사

    - 세굴, 침하상태, 도 등

    - 어 의 손유무, 손장소, 손상태

    - 어 에 어구가 걸려있는지 유무, 어구가 걸려있을 경우 어구명  치

  바. 부착생물 조사

    - 부착생물의 종류, 종류별 착생부 (어 상하, 내외, 앞 뒤)

    - 해  면에 부착생물의 패각의 유무, 상태 등

  사. 어군분포량

    - 어종별 어 에서의 분포 치, 흐름과 구조와 련해서 설명

  아. 어군행동

    - 분포어종, 성장단계별 섭이 계, 도피, 산란 등 행동에 한 찰

  자. 어군탐지기에 의한 조사

    - 어  시설 상태, 어군의 유무 등 어탐기록지 상에 나타난 기록 조사

제 7 장  침선어 의 리 유지

  효과조사 기 은 조사결과 침선어 에 어망 등의 폐어구가 걸려 어 의  기능이 

히 하하여 어 어장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단될 경우에는 어구 등을 제거할 

수 있도록 할 시․도에 통보한다.

(해 설)

  인공어 는 수심이 깊은 곳에 설치되기 때문에 손, 매몰, 분산 등 어 의 변화가 

어 의 기능에 크게 향을 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보수나 수리가 곤란한 경우가 많

다. 낚시라든지 그물이 어 에 걸려서 조업에 지장을 다든지   집 등의 어 기능

에 크게 향을 다든지 할 경우, 조사비용과 제거 효과를 고려하여 제거 효과가 높

다고 인정되면 제거해야 하며,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. 

  가. 잠수자에 의한 제거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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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잠수자에 의해 망을 단하고 단한 망은 선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수심이 

30m보다 낮은 어 에서 많이 사용한다.

   나. 망이 걸린 어 를 바지선에 올려 제거 후 재시설 방법

     어 자체를 크 인 등으로 바지선에 올려 어 에 걸린 망을 제거한 후 다시   시

설하는 방법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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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 1.

선박 어 화를 한 해체공사 시공 요령 

해 체 공 사 내 용 공 사 실 시 요 령

1. 갑 상하  주거부 목재철거

  (1) Deck(敷板)

     Top bridge

     Forecastale deck

     Main deck

  (2) 어창

     윗덮개, 아래덮개

     칸막이 

  (3) 기타

     조타실, 무선실, 싸롱, 식당, 변소, 목

욕탕, 기 실, 선원실, 창고, 기타  

 2. 갑 상하 강제부

  (1) 강제문

  (2) 닻덮개

  (3) 기 실 개구 덮개

  (4) 축류팬

  (5) 마스트

  (6) 기 실의 엔진베드  스탠볼트 단

  (7) 그 외 주거지

 

  (8) 창류

     원형창, 사각창

- 부식에 의한 해상유출을 피하기 해 갑

의 고정되어 있지 않은 목재는 모두 

철거한다.

- 거주구역내의 깔 , 식탁, 의자, 욕조덮

개, 침 , 선반 등의 가동(可動)부분의 

목재는 모두 철거한다.

- 강제문, 덮개 등 개폐식의 문은 철거한다.

- 기 실 개구 덮개에 해서는 화장실 연

돌, 기계창 천정 등의 부착물을 철거한다.

 - 출입문, 물건보 함, 서랍 등의 가동 부

분의 철제는 모두 철거한다.

 - 유리창 등은 부순다.



- 151 -

별표 2.

 

선박 어 화를 한 시공 요령 

어 화 공사 내용 공 사 실 시 요 령

 1. 밸러스트 첨가

  

 2. 외 , 격벽의 단

  (1) 선수 양측 외  각 1개소

  (2) 선미 양측 외  각 1개소

  (3) 기 실과 

     어창사이의 격벽 2개소

  (4) 기타 격벽         4개소

 3. 외  개구부 방수

 4. 부 (附帶) 공사

- 설계 시방서상에 지정된 로 미콘 콘크리트 량

을 지시된 곳에 충진 한다.

- 주수(注水)시 선체의 균형이 붕괴되는 것을 방

지하기 하여 선체의 후좌우에 해수의 유통

이 양호하도록 당한 장소에 구멍을 뚫어 다. 

구멍 치에 해서는 감독 과 의하여 결

정한다. 개구 규격은 1m×1m으로 한다.

- 항(曳航) 의 침수 등을 방지하기 해 외  

개구부에 침수를 방지하기 한 조치를 취한

다.

- 그 외의 설치 공법에 해서 시설시의 작업원

의 안 을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나서 注

水 밸 를 설치할 수 있다.



- 152 -

< 설계요령 >

 제 1 장  설계 설명서

1. 공사 목

  본 공사는 선박이 수산업 등 해상산업에 사용 에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 선박에 

하여 엔진 등 불필요한 시설물을 제거한 후 어 기능을 갖도록 함으로써 수산동식물

의 생산증 로 어업인 소득증 에 기여하기 함

2. 시설 지선 :         도        군         면        리

3. 공사 개요

구    분 단 계 ○○ ○○ ○○ ○○
시설면 ha
수    량 척/톤
선박유형 종

4. 선박 해체 치 :         도           시군

5. 항 경로 :          항    ～         강제침선어 시설지

6. 공사기간

 가.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수 일수로부터 OO일간으로 하며, 주요 공정별 

정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 단, 천재지변 는 시행 청에서 인정  하는 사유가 

발생할 시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 나. 정 공정표

구분
착수    월 착수    월

계
상 하 상 하

선박인수  작업 비 %
  선박해체 작업 %
  어 화 작업 %
  강제침선어  시설 %
  부 공 기타 %

공종
진도 100%

계 100%

7. 기타사항

    시공자는 본 계약을 하여 작성한 설계 내용  정부가 정한 건설공사 표 품셈 

 그 단가가 기 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

시행 청으로부터 감액(반납)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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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장  공사 시방서

1. 일반사항

 가. 본 공사는 선박안 법  해양환경 리법을 수하고 항만공사 표 시방서  특

별시방서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.

 나. 시방서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시행청

과 시공자가 의에 의하되 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청의 해석에 따

라야 한다.

 다.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감독 과 사  의하여야 한다.

   (1) 공사추진계획  정공정표

   (2) 공사시행순서  공법

   (3) 각종 표지  설치  가설물의 치 선정

   (4) 출입 지 구역의 설정

   (5) 기타공익  사유재산에 향을 미치는 사항

 라. 장 리인은 장에 상주하여 공사시행에 한 사항을 감독 과 의하여야 하

며, 부득이 장을 벗어날 경우에는 사 에 감독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 마. 공사 시공  시공자는 감독  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 수륙교통의 방해

가 되는 공사행  는 공공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되며 공사

장의 일반 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사업명, 발주자  공사 시공자명 등을 소

정양식에 따라 기입한 안내표지 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
 바. 공사용 모든 재료는 반드시 감독 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

장에서 반출하고 즉시 품을 반입하여 재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. 

 사. 설계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    (1) 어  제작  시설장소의 변경으로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

    (2) 설계기 이 변경되었거나 기타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

    (3) 폐기물  부산물 발생량 등 정산이 필요할 경우

 아. 공사가 정 공정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감독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인원, 장비, 

자재를 증가하는 등 공사 추진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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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안 조치

  (1) 시공자는 제작  시설 장의 사고와 재난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 리에 

필요한 표시설치 등 사고 방에 철 를 기하여야 한다.

  (2) 시공자는 호우, 홍수, 태풍 등에 한 기상 보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며 인

해 있는 기설 구조물 는 교통기 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.

 차.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 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청

소하여 주 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.

 카. 시공자가 시행 청에 제출코자 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감독 을 경유 제출 하여

야 한다.

2. 특별사항

 가. 본 공사는 설계도서  “강제침선어  시설 지침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

 나.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 감독  입회하에 설계도서  장을 확인하여 차이가 있

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 다. 시공자는 공사 장의 품질 리와 산업재해 방, 해상환경오염 방지를 하여 다

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   (1) 건설기술 리법, 산업안 보건법, 선박안 법, 해양환경 리법 등 계 법규를 

수하여야 한다.

   (2) 작업  해상장비의 안 리를 하여 기상 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

한 안 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 라. 선박 해체

   (1) 선내의 잔존 폐유  암모니아, 온가스 등을 문 업체로 하여  제거하여

야 한다.

   (2) 상부구조물 철거 - 선박상부의 조타실, 갑 , 거주 공간, 취사실, 유리창틀, 어창 

등에 부착되어 있는 목재, 방열재(스티로폼, 우 탄, FRP) 등을 완 히 철거하여

야 한다.

   (3) 간 구조물 철거 - 조타실, 선원실, 통신실, 갑 , 어로장비  어 에   불필요

한 선내장비를 철거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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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(4) 하부구조물 철거 - 주기 , 보조기 , 발 기, 냉동기, 유압펌 , 변속기 샤 트, 

냉매  기름이 흐르는 유압호스 등을 철거하여야 한다.

   (5) 인 에 강제침선의 침몰을 방지하기 하여 스크루 샤 트  로펠러 제

거 후 스턴 튜  부 는 철  용 으로 완  방수 처리하여야 한다. 

   (6) 모두 철거된 선체 내부에 남아있는 폐유 꺼기와 각종 윤활유 제거를 하여 

각 탱크 격벽과 각종 밸  연결부   맨홀부 를 유화제 는 열화기구를 사

용하여 선체에 기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 마. 어 화 시공

   (1) 해상수송  시설시 선체의 균형 유지와 어 의 기능 강화를 하여 선체에 밸

러스트 콘크리트를 충진할 수 있다.

   (2) 오염원을 제거한 후 선수창고 - 어창 - 조타실 - 기 실 - 선실  외벽 등에 막

힘이 없도록 직경 1m～2m 내외의 개구를 설치하여 어 의 효율을  극 화 하

여야 한다.

 바. 강제침선어 시설  확인 사항

   (1) 선내 잔유, 가스 등이 제거여부

   (2) 기 실 연료탱크 등 기름을 취 한 곳의 세척  부착된 기름 제거상태

   (3) 주기 , 보조기  유압실 기계, 유 계통 이  등 설비 철거상태

   (4) 쓰 기 등 불필요한 물질의 제거여부

   (5) 선체로부터 분리될 험이 있는 갑  의 구조물 제거여부

   (6) 연돌, 데릭, 안테나 등 제거여부

 사. 강제침선어  인 비  인

   (1) 강제침선어  인  선체의 방향타를 선체 심선과 평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.

   (2) 인되는 선체의 탱크는 해수로 가득 채우거나 완 히 비워 자유 표면  효과가 

없도록 하여야 한다.

   (3) 인선박  피 인 선박은 모두 해상 충돌을 방하기 하여 등을 실시하

여야 한다.

   (4) 갑 상부의 개구부는 해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하여 덮개를 가설하여야 한다.

   (5) 인이 개시되는 시 에서 격한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미속으로 진을 개시

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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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(6) 어 화된 선박은 어 시설지까지 선박 안 법 등 제반규정을 수하여 안 하

게 인하여야 하며, 강제침선어  인선 외에 해상교통정리  험방지에 

응하기 하여 별도 순시선의 안내를 받거나, 인업체 직원 1인 이상이 강제침

선어 에 승선하여 인선과 통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 아. 강제침선어  시설

   (1) 강제침선어  시설 시는 시설지 앙에 GPS를 이용하여 시설 치를 확인 한 후 

부표를 설치하여야 한다.

   (2) 강제침선어  시설시 바람이나, 도, 조류 등에 의하여 선박이 움직이지 않은 

상태에서 펌 에 의해 해수를 주입하여 단지의 앙에 시설하여야 한다.

   (3) 강제침선어  시설 후 어탐을 실시하여 경 도 등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.

 자. 시공자는 강제침선어  인수부터 선박해체, 어 화, 해상운반, 어 시설까지의  

과정을 사진 촬 하여 앨범에 편집, 필름과 같이 공 처리 이 까지 1부를 제출

하여야 한다.

 차. 시공자는 제반 안 수칙을 수하여야 하며, 작업  해상장비의 안 리를 하

여 기상 보에 항상 유의하고 한 안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본 공사로 인

하여 발생된 모든 사고에 하여는 시공자의 일체 책임으로 한다.

 카. 본 공사에 있어 감독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

는 사항은 감독 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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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 주요 설계지침

구  분 시행 지침

1. 시설 의

ㅇ 강제침선어  시설 시는 국립수산과학원장 (이하 연구소장 

포함)과 의하여야 한다.

ㅇ 자원조성의 효과증 를 해서는 일반어 와 병행 시설할 

수 있다. 

2. 폐기물 발생량

ㅇ 폐유 (액상) : 침선 용 률의 2.5 (%) 이내로 계상

ㅇ 폐유 (고상) : 침선 용 률의 1.0 (%) 이내로 계상

ㅇ 합성수지 : 침선 용 률의 20 (%) 이내로 계상

ㅇ 목재 :  침선 톤수의 10.0 (%) 이내로 계상

ㅇ 콘크리트 : 침선 톤수의 5.0 (%) 이내로 계상

3. 고철 발생량 ㅇ 침선 톤수의 10.0 (%) 이내로 계상

4. 상ㆍ하  체가로

ㅇ 상ㆍ하  체가로는 지역조선 회의 고시 액으로 한다.

ㅇ 체가 일수 계상

 - 50톤 미만 : 10일

 - 50～100톤 미만 : 20일

 - 100～150톤 미만 : 25일  

5. 유지류 처리 ㅇ 지역 실정에 맞게 유화제 는 소각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6. 밸러스트 콘크리트 ㅇ 침선 톤수의 20～30%를 용하여 시공한다.

7. 침선어  운반
ㅇ 인선 1, 리선 1척으로 조합하되 필요시 선 1척을 가

산할 수 있다

8. 페인트 제거 ㅇ 최근 2년 이내에 TBT도료를 사용한 선박에 한하여 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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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장  설계 산서( 시)

과장

 ○ ○ 지구 강제침선어  시설공사 설계 산서( 시)

                 1. 공사개요

                   ◦ 시설 면  :           ha

                   ◦ 수량 :                척/톤

                 2. 공사비 내역

                   ◦ 총공사비 :            원

                   ◦ 도  정액 :        원

담당

설계년월일

심사자

설계자

조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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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종 규격
수

량

단
계 노무비 재료비 경비

단

가 액

단

가
액

단

가 액

단

가 액

1.순공사비

2.간 노무비 % 직노×비율

3.산재보험료 % (직노+간노)×비율

4.고용보험료 % (직노+간노)×비율

5.안 리비 % (직노+재료비)×비율

6.기타경비 %
(직노+간노+재료비)

×비율

소  계

7.일반 리비 %
(소계-산보-고보)

×비율

소  계

8.이윤 %
(소계-산보-고보-재료비)

×비율

소 계

9.부가가치세

도 정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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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종 규격 수량 단
계 노무비 재료비 경비

단가 액 단가 액 단가 액 단가 액

1.선박해체
“ 인망

침선( 시) “

본선상가․하가

갑 상하부철거

갑 상하  

거주 

구목부철거

창류 괴

어류냉동코일,

가스방출  

단

유조세척

기 실세척

그외 기계류  

유지류처리

주기  

부속품육지인양

공

보기  발 기 

육지 보양공

라인호라등 

인양

냉동기인양

폐재처리

 가스,산소 외

 스클랩(철재) △ △

  선내외 

페인트제거

 2. 어 화 

강 단 m 968 510 448 10

 벨라스트 

콘크리트타설
20 ㎥ 18,202 364,040 18,202 364,040

3.강제침선어

설치
 

강제침선어 설치

(100톤 )
척 6,489,142 4,719,121 893,277 876,744

 4. 부 공

부표설치 5 개소 65,558 327,790 22,057 110,285 40,759 203,795 2,742 13,710

가설사무실 40 ㎡ 26,127 1,045,080 3,631 145,240 20,925 837,000 1,571 62,840

 5. 자재

미콘
25-210

-12
20 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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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장   일 가표( 시)

공종 규격 수량 단
계 노무비 재료비 경비

비고
단가 액 단가 액 단가 액 단가 액

  제1호표 강 단(9㎜) m당

산    소 100.45 ℓ 100 1 100

아세틸 0.058 kg 348 6,000 348

용  공 0.006 인 364 60,784 364

특별인부 0.003 인 146 48,674 146

기구손료 노무비의 
2% 10 510

  소   계 968 510 448

 제2호표  미콘 타설 ㎥당

 미 콘 25-210-12 별 도 계 산

콘크리트공 0.15 인 9,089 60,596 9,089

보통인부 0.27 인 9,113 33,755 9,113

소  계 18,202 18,202

제3호표 부표
설치

1개소
당

부표 형 1 개 3,000 3,000

깃발 90×50 1 매 4,000 4,000

로 나일론
12㎜ 60 m 537 32,220

인선 40HP 0.4 hr 46,707 18,682 3,849 1,539 6,856 2,742
8시간
/20개

보통인부 0.1 인 33,755 3,375
2인

/10개

소계 65,558 22,057 40,759 2,7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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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종 규격 수량 단

계 노무비 재료비 경비

단가 액 단가 액 단가 액 단가 액

제4호톤 부 공

콘테이 3×9 1 동

560,000

(3,500,000

×0.16)

설치비

트럭

크 인

10톤

2 hr 22,347 44,694 2,490 4,980 21,210 42,420

비계공 0.59 인 66,531 39,253

특별인부 0.29 인 48,674 14,115

소계 705,462 98,062 564,980 42,420

∴㎡ 1/27 26,127 3,631 20,925 1,571

제5호표  강제침선어  설치(100톤 ) 당

강제침선

어  

운반

250HP 42.2 hr
152,39

4
6,431,025 110,598 4,667,235 21,057 888,605 20,739 875,185

강제침선

어  

설치

특별인부 1 인 48,674 48,674 48,674 48,674 4,000 4,000

해수주수 Φ150mm 2.2hr 식 9,443 1,460 3,212 2,124 4,672 709 1,559

소  계 6,489,142 4,719,121 893,277 876,744



- 163 -

제 6 장   단가산출 기 ( 시)

공 종 계 산 내 역 수량

 1. 해상

   운반

 “ 시”

가. 조건 

 ․운반거리 L=100km 

( 인선 250HP+강제침선어  100톤 , 호  인선 250HP)

 ․해상운반 속도 : 인시 9.3km/hr, 독항시 12.9km/hr

 ․해상운반 

    - ( 1009.3
+

100
12.9 )×2대=37hr

 ․부표설치 1개당 0.4hr×5=2hr

 ․해수주입시간 

    627+640
2

(최대,최소총용적)=633.5㎥

    633.5×80% 해수주입율 = 506㎥

    펌  150m/m (20HP×양정 16m) Q=3.8㎥/분

    506÷3.8÷60= 2.2hr

  ․시설  어탐시간 = 1hr

  ․강제침선어 ( 당 인선 소요시간)  total)

    37hr+2hr+2.2hr+1hr= 42.2hr 

42.2hr

2. 해수주수 ․hr 당

  1. 양수기  호스 (150m/m)

     C = 1,054×1hr=1,054￦/hr(재료비 1,013, 경비 41)

  2. 디젤엔진 (15HP)

     C = 1,681×1hr=1,681￦/hr(재료비 1,013, 경비 668)

  3. PVC호스(D=150×20m)

     C = 156,940×6,250×0.0000001=98￦/hr(재료비)

  4. 운 비

    특별인부 : C = 48,674×0.24일÷8=1,460￦/hr(노무비)

  합계) 1)+2)+3)+4)= 4,293(노 1,460, 재2,124, 경709)



어 어장 리  설계요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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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어장 리  설계요령

< 리요령 >

제 1 장 목   범

1. 목

  본 요령은 인공어 시설사업집행  리규정(훈령 제70호)제23조제2항 규정에 의하

여 인공어  어장 리에 필요한 치  상태조사, 폐기물 수거, 보수・보강  어

어장 정보구축  이용 등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.

(해설)

  인공어  시설사업은 어 기능별 즉 어류용어 , 패․조류용어  혹은 재질별 콘크

리트어 , 강제어 , 강제침선어 로 나  수 있다. 본 지침은 이들 사업  사후 리

에 한 것만 용되며, 폐기물 수거, 보수・보강, 정보구축  이용 등에 한 세부사

항은 수과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2. 용어정의

  본 요령에서 어장 리란 시설된 어 의 보존상태  폐기물 제거 등, 어 어장을  

효율 으로 이용 리 함에 있다.

(해설)

  인공어 의 시설 후 리에는 구조물의 열화방지 등 리, 어 어장에서의 자원남획 

등 어 어장의 효율 인 이용 리, 어로행 과정에서 어구의 걸림으로 인한 어 기능 

하 방지를 한 리 등 크게 3분야로 나  수 있다.

3. 용 범

  본 요령은 인공어  시설 후 어 어장에서의 효율 인 이용․ 리, 폐기물 제거 등 

어 기능 유지를 한 사업 수행에 국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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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해설)

  인공어  어장의 효율  이용과 련하여 어 어장의 정확한 치확보는 조업시간  

단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하나, 기술  요인이나 어업자간 이기주의에 의해 효

율 인 조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. 어 어장의 정확한 치확보와 련해서

는, 2000년 5월 이 에 시설된 어 에 해서는 조류, 랑, 시설용 부표 등 어 시설

시 야기되는 고유오차와 GPS(Global Positioning System, 치측정장치) 등에 의한 오

차로 인해 정확한 시설 치 표시가 어려운 실정이었다. 어 어장의 공동 조업 등 효

율  조업과  련하여, 기 시설된 어 어장에 한 어장 리부를 읍․면․동 단 로 

비치하여 어업인들의 효율 인 이용 도모를 기하고 있으나, 실제로 어업인의 열람 횟

수는 많지 않고 스스로 어 어장을 조사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GPS에 치를 표

시하여 어 어장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다. 특히, 인공어  어장은 낚시, 연승, 통발, 

소형기선 인망, 기선권 망 등 여러 업종의 어업자가 함께 조업하고 있어 업종 간에 

조업경쟁이 심하다.

제 2 장  어 어장 리

1. 어 어장 이용 리

  어 어장의 이용에 있어서 안정 이고 계속 인 어획을 도모하기 해 어업 종류 

간, 수  등 지역조직간, 어업과 유어( 낚시 등)간에 어 어장의 기능 유지에 합

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매년 산의 범  내에서 잠수조사를 원칙으로 조사한다. 

다만, 시계불량 등으로 잠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단되는 수역은 별도의 조치를 강

구하여야 한다.

(해설)

 가. 어 어장에 합한 어법의 개선과 제한

  소형어의 채포, 그물망 걸림, 먹이살포, 어구에 의한 시설의 손과 이동 등에 의한 

어업자원의 향과 어 기능 하를 방지하기 해 어 어장에 합한 어법으로 개선

할 필요가 있다. 한, 지역의 조건에 따라서는 이용어법을 선택하거나, 혹은 어 어장

의 기능에 향을  가능성이 있는 어법을 제한하는 것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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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어업 종류간의 이용조정

  어 어장에서 복수의 어업종류가 이용할 경우에는, 필요시 어업종류마다 이용할 장

소를 구분 (공간  구분)한다든지, 조업기간, 조업시간을 구분 (시간  구분) 하는 등에 

의해 질서 있는 어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 다. 지역간의 이용조정

  공동어업권 구역이외에 조성된 어 어장은 보통 복수의 수 이나 어 계의 어업자에 

의해 이용된다. 1개의 어 어장을 복수의 어업종류, 복수의 수 이나 어 계의 어업자

가 이용할 경우, 어업, 조업범 , 조업기간 등을 조정하여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. 한 

복수의 어 계의 낚시 등의 동일 어업종류의 어업자가 동일 어 어장을 이용하기 해 

어선이 집 될 경우에는 조업방법, 조업시간과 함께 조업의 순번을 조정하여 결정하는 

방법도  있다.

2. 어 어장 유지 리 (그물망 걸림 제거방법)

  인공어 에 망 등의 어구가 걸려 있거나, 어 의 기능이 하게 하된 경우, 혹

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, 어구를 제거해야 한다. 어구 제거는 먼  어 의 치를 확

인하고, 어 에 걸린 어구의 상태, 개략 인 량을 조사하여 한 공법을 강구해야 

한다. 만약 리주체만으로 어구제거가 곤란한 경우 비용  효과를 고려하여 별도의 

조치를 강구해야한다.

(해설)

  인공어 는 수심이 깊은 곳에 시설되므로 시설 후 손, 매몰, 분산 등에 의해 기능

이 하하는 경우라도 보수가 곤란하다. 그러나 어망 등의 어구가 어 에 걸려 조업과 

어 기능에 지장을  경우에는 비용과 효과를 검토하여 제거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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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설계요령 >

제 1 장  설 계 설 명 서

1. 사업 목

  본 어 어장 리사업은 어 의 본래 기능수행(산란장, 휴식장, 서식장)을 하여 기 

시설된 어 의 보존상태  폐그물․폐어구등의 침 상태를 악 수거하여 어 어장의 

기능을 최 화함으로써 지속 인 어업생산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상 해역 : 도 군 면 리

3. 사업 개요

 

구    분 단 계 ○○ ○○ ○○ ○○

상면 ha

4. 사업기간

 가. 본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000일간으로 하며, 주요 공정별 정공

정은 다음과 같다. 단, 천재지변 는 시행 청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에

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 나. 정 공정표

  

구분
착수    월 착수    월

계
상 하 상 하

 작업 비 %

 기본조사 %

 폐어망․어구 등 인양 %

 부 공 기타 %

공종
진도 100%

계 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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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기타사항

  도  자는 본 계약을 하여 작성한 설계 내용  정부가 정한 건설공사 표 품셈 

 그 단가가 기 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

시행 청으로부터 감액(반납)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.

제 2 장  일 반 사 항

1. 본 사업은 선박안 법  해양환경 리법을 수하고 문시방서  본 시방서의 

제반규정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.

2. 시방서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시행청과 도

 자가 의에 의하되 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.

3.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감독공무원과 사  의하여야 한다.

 가) 사업추진계획  정공정표

 나) 사업시행순서  방법

 다) 각종 표지  설치  가설물의 치 선정

 라) 출입 지 구역의 설정

 마) 기타공익  사유재산에 향을 미치는 사항

4. 장 리인은 장에 상주하여 사업시행에 한 사항을 감독공무원과 의 하여야 

하며, 부득이 장을 벗어날 경우에는 사 에 감독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5. 사업 시행  도  자는 감독공무원 허가 없이 유수 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행

 는 공공에 해를 끼칠만한 행 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6. 설계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 가) 상해역 는 사업 량이 변경될 때

 나) 설계기 이 변경되었거나 기타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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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사업이 정 공정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인원, 장비, 자재를 

증가하는 등 사업 추진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

8. 도  자는 아래 사항을 철 히 수토록하고 사고 발생시 민․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
 가) 도  자는 사업 장의 사고와 재난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 리에 필요한 조

치 등 사고 방에 철 를 기하여야 한다.

 나) 도  자는 선박 입․출항 시 련 법령에 의거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 다) 도  자는 호우, 폭풍, 태풍, 안개 등에 한 기상 보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며 

인 해 있는 기설 구조물 는 교통기 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.

9. 도  자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을 정 처

리하여야 한다.

10. 도  자가 시행 청에 제출코자 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 을 경유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3 장  특 별 사 항

1. 본 사업은 인공어 시설사업집행  리규정  설계도서, 어 어장 리요령 등에 

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

2. 도  자는 착수와 동시 설계도서  상해역 등을 확인하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

그 내용을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3. 도  자는 사업 장의 산업재해 방, 해상환경오염 방지를 하여 다음 사항을 이

행하여야 한다.

 가) 건설기술 리법, 산업안 보건법, 선박안 법, 해양환경 리법, 산업재해보상보험

법 등 계 법규를 수하여야 한다.

 나) 작업  해상장비의 안 리를 하여 기상 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한 

안 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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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기본조사

 가) 수  탐사장비 는 잠수부 등을 이용하여 기 시설된 어 의 보존상태를 조사하

여야 한다.

 나) 보존상태 조사는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   - 단 어 별 시설상태  좌표

   - 폐어망 ․폐어구 등의 침 상황 등

5. 폐어망․어구 등 인양

 가) 잠수부를 투입하여 인공어 로부터 수 분리하고 갈고리 등을 이용하여 인양하여야 

한다.

 나) 인양된 폐어망․어구는 폐기물처리업체에 탁 처리한다.

 다) 인양 시 작업 치를 기록하고 작업과정을 촬  정리하여야 한다.

6. 사업완료시 제출도서

  도  자는 공계 제출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도서(보고서등)를 첨부하여야 한다.

 가) 기본조사결과

   - 단 어 별 시설상태  좌표

   - 폐어망 ․폐어구 등의 침 상황 등

 나) 폐어망․어구 등의 인양결과

   - 인양과정 촬 물 일체

   - 폐기물처리확인서

 다) 기타 발주 청이 요구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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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장  설 계 기 

1. 인공어 어장 리조사

 가. 일 가

작업구분 건당 ha당 도엽당 개소당

인원수 비 고

특  

기술자

고  

기술자

 

기술자

 

기술자

 

기능사
잠수부

특별

인부

어 조사계획 1 1 1 2 4

어 탐색결과 

분석 외업
160 1 1 1

어 탐색결과 

분석 내업
140 1 2 3 3

제도비 4 2 2

검사비 4 1 1 1

장비설치  

해체
1 1 3 4 3

잠수

조사
1 1 1

-1일 6시간 작업, 

2/6시간 산정

-1개소당 400㎡

  ※기술자는 측량기술자를 의미함.

2. 인공어  치  상태조사

 가. Side Scan Sonar  Muti-beam Echo Sounder 조사물량 산정

  ○ 시간당 조사면  계산

A=V×B×R/E

     여기서, V=선속 (3 knote)

           B=조사폭 (100m 는 수심의 3배

           R= 첩율 50%

           E=장애계수

  ○ Side Scan Sonar  Multi-Beam Echo Sounder의 손료 계산

   - 상각비, 정비비, 리비 합계액으로 함. 그러나 명확한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경험 

값으로 Side Scan Sonar는 0.001125를 사용함 Multi-Beam Echo Sounder는 

0.0001584를 사용함

   ※ Side Scan Sonar  Multi-beam Echo Sounder의 손료 계산(표 품셈 기계화 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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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격 가격
연간표

가동시간

상각

비율

정비

비율

연간

리비율

시간당손료계수(10
-x)

상각비

계수

정비비

계수

리비

계수
계

  ○ 에어호스 손료 (표 품셈 기계화 시공)

   

명칭 가격 규격 내용시간 시간당(10-7)

에어호스
3/4〃×3B×50m(1

9mm)
1,600 6,250

  ○ 공기압축기(이동식) 손료 (표 품셈 기계화 시공)

   

규격 가격
내용

시간

연간표

가동시간

상각

비율

정비

비율

연간 리

비율

시간당손료계수(10
-7

)

상각비

계수

정비비

계수

리비

계수
계

3.5 

m3/min
12,000 1,200 0.9 0.7 0.14 750 583 694 2,027

  ○ 공기압축기(이동식) 운  경비 (표 품셈 기계화 시공)

   

명칭 규격
주연료

(ℓ/hr)

잡재료

(주연료의 %)
조정원

공기압축기 3.5 m
3/min 6.1 16 1

  ○ 조사선박 손료

   

규격 마력 가격
내용

시간

연간표

가동시간

상각

비율

정비

비율

연간 리

비율

시간당손료계수(10-7)

상각비

계수

정비비

계수

리비

계수
계

10톤
180

HP
28,8000 1,600 0.9 0.9 0.14 312 312 503 1,127

  ○ 조사선박 운  경비 (표 품셈 기계화 시공)

   

명칭 규격
주연료

(ℓ/hr)

잡재료

(주연료의 %)
고 선원 보통선원

조사선박 10톤, 180HP 28.8 41 4 5

3. 인공어 에 걸린 폐기물 수거  처리

 가. 잠수사 1조당 시간당 탐색 능력 (100㎡)

  б =D×V×E

    여기서, D=탐색 가시거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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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V=잠수사 이동속도

           E=작업효율

  ※ D값은 지역에 따라 차등 용하며 (서해안 0.5m, 그 외 지역 1m), V값도 지역에 

따라 차등 용한다. (10m/min).

  ※ 잠수사는 4인 1조로 한다( 잠수조는 잠수운용자, 잠수사, 보조잠수사, 보조자로 구

분하며, 모두 감수가 가능한 자를 원칙으로 하여 용한다).

  ※ 해면공 식 장비의 경우 간이해면 공 식 장비 SET에 해 1일 사용료를 65,000

원 (30일 이상, 90일 미만 용)으로 하고, 잠수사 1조 투입시 1set 투입한 것으로 

한다.

  ※ 작업보조선 (5 ton - 10 ton)은 잠수사의 소형 인공어  탐색시간과 동일하게 

용한다.

   ○ E의 값 (표 품셈 14장 항만)

   

구분

수심

천후 조류 명암

조용할때 풍랑 0～2.8㎞/hr 2.8～5.5㎞/hr 보통 흐릴 때

　0 ～ 15 0.75 0.64 0.75 0.53 0.75 0.49

15 ～ 20 0.57 0.48 0.57 0.40 0.57 0.37

20 ～ 25 0.41 0.35 0.41 0.29 0.41 0.27

25 ～ 30 0.35 0.3 0.35 0.25 0.35 0.23

   * 천후는 월간 20일 정도의 작업일수를 취할 수 있을 경우 1.00으로 한다.

   * 명암은 바닷물의 투명도, 상부 구조물의 유무 등에 따라 단한다.

   * 작업효율의 값은 시공조건(천후, 조류, 명암)  최악의 경우 하나만 택한다.

 나. 폐기물 인양 (100㎏ 당)

  (1) 잠수사 폐기물 걸기

A = a × E

    여기서,

A : 잠수사 1조의 시간당 형 오폐물 수거 능력 (개/hr)

          a : 폐기물 수거 개수 (개수/hr)

          E : 작업효율

     ※ a 값은 4.57 개/hr (제주지역 폐기물 표층분포지역 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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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(가) 잠수사 폐기물 결색  인양 1회 소요시간 : 13.15분

     ○ 결색  풀기시간 : 11 분 ( 30m기  잠수사 상, 하강시간은 1분당 10m 용, 

비 결색  풀기시간 5분 포함 )

     ○ 오폐물 인양시간 : 2.15 분 (그래   딥퍼식 설선의 0.65㎥ Cm 값 용, 

40m 용 10m 유격 용하여 사이클 시간 증가)

   (나) 잠수사 1조 시간당 폐기물 수거 개수

     ○ (1/13.15 min/개) × 60 hr/min =  4.57 개/hr

  (2) 잠수사 1조(4인)의 시간당 폐기물 인양능력 (Q)

    Q = A×W

     여기서,

        A=잠수사 1조의 시간당 형 오폐물 수거 능력 (개/hr)

        W=5kg이상의 폐기물 개당 무게(kg/개)

     ※ W값은 폐기물 산정자료에 의함

  (3) 작업보조선(5 ton～10ton)은 잠수조의 폐기물 수거시간과 동일하게 용.

  (4) 작업선 (30톤)은 잠수조의 폐기물 수거시간과 동일하게 용.

  (5) 특별인부는 작업선 해서 크 인의 고리풀기  인양된 폐기물 정리, 분리작업

을 수행하며, 2인 1조 투입 용

  ○ 그래   디퍼식 설선 1회 사이클 시간 (Cm), (표 품셈 11장 기계화 시공)

   

구 분
버킷용량(㎥) 딤퍽용량(㎥)

0.65 1.0 1.5 3.0 7.5 12.5 2.3 4.0

사이클타임

( )
69 72 75 80 129 147 100 100

   * 본 품의 수심(평균수심)은 10m 깊이의 경우 작업조건을 기 으로 한 것이므로 수

심 1m 증감에 따라 약 2 정도의 사이클 시간을 증감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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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E의 값 (표 품셈 11장 기계화 시공)

   

당
약간 작다 작다 극히 작다

약간 산재한다. 산재한다. 극히 산재한다.
약간 변화한다. 변화한다. 극히 변화한다.

보 통 0.81 0.68 0.56 0.49
약간 나쁘다 0.77 0.64 0.53 0.46

나쁘다 0.68 0.56 0.49 0.42

 다. 폐기물 인양 (100㎏ 당)

  (1) 수거  인양 오폐물 해상운반 (㎥ 당)

   (가) 작업선(30톤)

   * L=10 ㎞ ( 장 - 하역장)을 기본으로 산정

     Q = N × q × E

     N= (T)/(L/V1+t)

여기서, Q : 1일당 운반량 (㎥/일)

N : 1일 운반횟수

       L=운반거리(km)

       t : 이 시간 (15분)

         V1 :  독항속도 (12.9km/hr)

        T : 1일 작업시간 (480분)

        q : 1회 운동량 (㎥)≒ 7.0 ㎥

        E : 작업효율

※ 30톤  작업선 최소 재용량 : 2m×3m×1.2m×0.9 = 7.0 ㎥로 함

 라. 수거  인양 오폐물 육상하역 (㎥ 당)

  (1) 트럭 탑재형 크 인 (5톤)

    Q = 60 × q × f × E/Cm

    여기서, q = 크 인 용량 (0.5 ㎥)

         f = 체 환산 계수(1.0)

         E = 0.8 (육상 0.8, 해상 0.75)

        Cm = 2.37 mi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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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(2) 특별인부 (걸기  풀기)

   ○ 1일 2인 1조 투입, 크 인 작업시간과 동일하게 용

  (3) 작업선(30톤)

   ○ 크 인 작업시간과 동일하게 용(인건비만 계상)

 마. 가연성류 선별  포 담기 (㎥ 당)

  (1) 선별  포 담기 (hr/㎥)

    C=q×H×P

    여기서,

       q : 포  당 폐기물량 (㎥)

       H : 포  당 폐기물 담는 시간 (min)

       P : 보통 인부

  ※ 수거 폐기물의 선별  포 담기는 건설공사 표 품셈의 운반의 트롤리 운반의 

재류 재 하시간을 용하여 직보간법으로 시간 계상.

   ○ 포  당 폐기물량 (q㎥) = 1 m × 1 m × 0.8 m = 0.8 ㎥

   ○ 포  당 폐기물 담는 시간 (Hmin) =  20 분 (석재류 용)

   ○ 보통인부 (P) 2인 1조 투입

○ 트롤리 운반 (표 품셈 트롤리 운반)

 

구분 재 하시간(t)
운반속도

차의 종류 0.65㎥ 1.0㎥

토사류 11분 17분
2,500m/hr

석재류 13분 20분

 바. 가연성류 상차 ( ㎥ 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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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(1) 트럭탑재형크 인 (5톤)

Q = 60 × q × f × E/Cm

    여기서,

q = 크 인 용량 (4.0 ㎥)

f = 체 환산 계수(1.0)

E = 0.8 (육상 0.8, 해상 0.75)

Cm = 2.37 min

  (2) 특별인부 (걸기  풀기)

   ○ 1일 2인 1조 투입, 크 인 작업시간과 동일하게 용

 사. 가연성류 폐기물 탁처리 (ton당)

 ○ 가연성류 폐기물 탁처리비 1ton 당 270,000 원 (처리비)

 아. 노무비 계상

 ○ 노무비의 계상 시 상여계수(16/12), 휴지계수(25/20), 시간 당(8시간) 용



해 림조성사업 집행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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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림조성사업 집행지침

제 1 장 목   범

1. 목

  본 요령은 인공어 시설사업집행  리규정(훈령 제70호) 제2조제4호 “다”항  제17

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해 림조성에 필요한 조사, 계획, 설계  조성후의 

리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을 해 필요한 사항을 목 으로 한다.

(해설)

  형 갈조류인 모자반류, 다시마류, 황, 감태 등은 조하 의 수심 2～3m 에서부터 

30m 정도의 암반 해역에 형 군락을 형성한다. 그리고 화식물인 잘피류는 내만의 

니질 는 사니질 해역에 분포한다. 이와 같이 형식물이 생한 해 림 등 조장(藻

場)에는 어류의 은신처, 어ㆍ패류의 산란장 는 보육 장으로 된다. 복류 등은 다시

마류, 황․감태의 엽체를 잘 먹기 때문에 이들 해조가 번무하고 있는 곳에 주로 서

식한다. 닭새우는 유생시기인 「 에루루스」기에 우뭇가사리류와 모자반류에 착생한

다고 알려져 있으며 해조가 번무한 해역일수록 어획량이 높다.

  한편 최근에는 형해조가 소실되는 소  갯 녹음 상이 각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

다. 이의 회복을 해서는 해 림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. 따라서 해 림 조성을 원활

히 수행하기 해 련 사항을 기술한다.

2. 용어의 정의

  해 림은 산란․서식장 조성  난치자어 보호와 어ㆍ패류의 먹이공  등을 해 

일정 수심 에 인 으로 조성된 모자반  형 해조류를 말한다.

(해설)

  해 림은 어ㆍ패류의 산란장, 치자어의 성육장  성게류․패류의 먹이 공 지로서 역할

을 한다. 암 성 어류나 회유성 어류도 생활사의 일부분을 해 림에서 보내는 것이 많다. 

그 원인으로는 안정된 수온환경, 은신처, 해조엽상에 부착미세조류가 풍부하고 소형 동물이 

많기 때문이다. 해 림은 모자반류, 다시마류, 황, 감태 등 형 갈조류의 군락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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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용범

  본 요령은 갯 녹음이 진행되거나 갯 녹음으로 인해 해조류가 소실된 해역  해

림 조성에 필요한 해역에 하여 해조류 군락 조성․ 리에 국한되며 조장조성은 

패․조류용어 를 참고한다.

(해설)

  갯 녹음은 모자반류나 감태․ 황 등의 해조의 생육이 더디거나, 산호말과 식물, 소

 석회조(石灰藻)의 생육이 왕성하게 되어 암반 표면이 홍색과 백색으로 변해 암반이 

불에 탄 것과 같이 보여 붙여진 이름이다. 갯 녹음이 일어나면 다시마, 미역, 우뭇가사

리 등이 감소되고 복, 오분자기 등의 패류가 쇠약해지며  이와 함께 개체수가 감소

되어 간다. 갯 녹음은 개 3단계로 진행된다.

제 1 기 : 우뭇가사리, 황, 큰잎모자반 등의 해조의 수량이 격히 감소하고 일반 해

조류도 소수의 것을 제외하고는 게 된다. 이로 인해 복․소라 등의 어획

량도 감소한다. 그러나 조간 의 해조식생에는 변화가 없다.

제 2 기 : 유용 해조류는 완 히 소멸하지만, 모자반과의 소수 종만이 번무하고 복․

닭새우 등은 물론이고 정착성 어류의 내유도 게 된다. 해 의 암반은 산호

말 식물로 덮이며 수면에서 보면 자흑색으로 보인다. 조간 의 해조식생에는 

변화가 없다.

제 3 기 : 해 의 암반이 백색 는 황백색으로 변하며, 어패류는 거의 변하지 않고 조

간 의 해조식생에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피해를 받는 것도 

있다. 조선 으로 7～8m의 깊이까지의 수역에는 모자반과의 일부 특정한 

종을  제외하고는  해조가 보이지 않는다.

  재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갯 녹음도 해조의 종류상의 차이는 보이지만 부분 

동일한 과정의 갯 녹음이 찰되고 있다. 해조류의 번무가 악화되어 가는 과정은 각지

의 해황에 따라 다르며, 어떤 지역에서는 3단계를 거치지 않고 속히 진행되고 있는 

곳도 있다. 연안에서의 갯 녹음은 해황의 변화, 수온의 변화가 지 되며 지역에 따라서

는 양염의 하로 인하여 형 해조의 생장이 하하게 된다. 한편 무 석회조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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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의 응범 가 넓고 왕성하게 생장하기 때문에 조체간의 경합 작용에 의해 형 

해조의 군락을 감소하게 하는 경우와 조식(藻食) 동물 (성게 등)이 다시마의 유엽을 식

해(食害)하는 경우의 2가지 가 있다.

  갯 녹음의 책으로는 성게 등에 의한 식해가 심한 해역에서는 그 해역에 다시마나 

미역을 증․양식함으로써 먹이를 공 한다든지, 조식성(藻食性) 동물을 제거하여 식해

를 게 하고 조장의 회복을 빠르게 한 가 있다. 재 해 림 조성의 목 은 갯녹음

의 피해가 있는 해역에서 많이 행하여지고 있으며, 갯 녹음의 원인을 잘 검토하여 해

림 조성사업을 효과 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.

제 2 장 조사  계획

1. 상 어장의 특성 악

  개 연안의 얕은 곳 (수심 20m이하)에 실시되고 있는 해 림 조성에 해서 상 

지역의 물리환경은 시설의 매몰, 세굴, 이동분산 등 상해역 특성을 정확하게 악하여

야 한다.

(해설)

 1) 지형․ 질

  해 림 조성 지와 개발방법의 결정에 있어서 물리환경을 충분히 조사하여 참고자료

로 한다.

  ① 연안환경 : 연안지형은 랑․연안류 등의 유동 환경과 모래 등의 이동․퇴 에 

미치는 향이 크다. 따라서 연안지형을 조사하고 지형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. 

해 림 조성은 소규모의 범 에서 행하여지지만 상지역의 특성을 악하기 

해서는 주변 20km 정도의 해안지형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. 그러나 기존자료가 

있으면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. 배면(背面)지형과 하천의 유입상황 특히 수량 

등의 자료가 있으면 기재한다.

  ② 해 지형 : 해 지형의 기복․경사도는 개발방식 이외에도 유동 환경을 측하는

데 요하며, 상세한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. 해 는 평탄한 곳은 드물고 그의 단

면은 凹형, 직선형, 凸형 등의 조합이며 음향측심기 등을 사용하여 조사한다. 해

림 조성 지조사에서는 측정간격은 200m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 개발구역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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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서는 상세조사가 필요하며, 이 경우 측정간격은 사질 에서는 100m, 암반지역

에서 50m이하로 한다. 조사결과는 지도상에 표시하고 2m간격의 등 수심 선을 기

입한 수심도를 작성한다. 수심별 면 을 계산하고 해 림 조성 장으로서 충분한 

넓이 인지를 검토한다. 해 가 사질 인 경우 계 별로 지형이 변하는 경우가 있

으므로 시기별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.

  ③   질  : 상으로 하는 해 림 종의 서식 수심 에서 질조사를 행한다. 조사결

과 질이 암반이나 석(轉石)의 경우는 조성 지로 합하지 못하며 역질이나 암

반과 사질 가 혼재한 장소가 합하다. 그러나 니질이나 사질 층의 두께가 크게 변

화하는 곳은 부 지이다. 한편 수심이 부 당하여 해 림이 서식하지 않는 장소에서

는 숭지(嵩地)하여 수심을 얕게 한다든지 암반을 잘라내던지 작령을 하여 해 림을 

조성한다. 이 경우 조성면의 박리 등을 검토하기 해 암반조사도 실시한다. 이암

(泥巖)등은 박리가 심하기 때문에 층리(層理)의 상황 등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.

 2) 유동환경

  랑․연안류․조석 등의 유동조건은 해 림 자체의 생육에도 향을 주지만, 해

림 조성시설의 이동, 손, 매몰 등에도 향을 미친다. 특히 10m 이천의 사질 에 조

성할 경우 시설물의 보존 측면에서 요한 조사항목이 된다. 유동 환경조사는 작령, 도

류구 ( 流溝)를 조성할 경우 요하다.

  개발방법의 선정에 있어서는 각 요인마다 최 치가 필요할 경우가 많다. 연안류의 

유향, 유속, 쇄 , 고, 표사 등에 해서는 계속조사가 실 으로 어려움으로 어업

자에 의한 청취조사 어항 련 자료를 참고로 한다.

 3) 기타

  ① 수  온 : 일반 으로 해 림은 수심 2～3m 이심으로 외해에 한 장소에서 실시

된다. 이와 같은 장소는 기온이나 일조 (日照)의 직  향에 의한 수온변화가 

고 인근지역의 측치로 표할 수 있는 곳이 많으므로 기존자료를 활용해도 

좋을 것으로 단된다.

  ② 투명도 : 투명도는 해 림 조성의 수심을 결정하는 매우 요한 항목이므로 반드

시 조사해야 하며, 기존조사 자료가 있으면 기존자료를 활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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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화학 환경 악

  염분 등의 화학  환경조건은 해 림의 생육과 계가 있다. 한 양염의 농도 

 계  변동은 해 림의 생산량과 품질을 측하는데 요하다. 

(해설)

 1) 염  분 : 하천의 향이 은 곳은 별도의 조사는 필요치 않으나, 하천의 향에 

의한 염분의 하가 상되는 경우에는 융설기(融雪期)나 큰 비가 온 뒤 조사하고 

일시 이라도 염분농도가 25‰ 이하로 내려간 지역은 조성 지로 부 합하다.

 2) 양염 : 질산질소, 아질산질소, 암모니아질소  인산인 등의 양염은 다시마 등 

해 림에 흡수되며, 성장  품질에 직 으로 향을 주는 요한 요인이다. 

양염의 농도와 계  변동은 해류의 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이상 해류 시는 

향이 크지만 동일 해류의 향 하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반드시 조사할 필

요가 없다.

3. 생물환경 악

 해 림조성 정지역의 가까운 곳에 치한 자연 를 조사하여 해 림과 다른 생물과의 

계를 명확히 하고 개발방식, 조성수심의 결정과 향후 리에 반 한다.

(해설)

  해 림 조성지에 서식하는 해조류는 지속 인 천이 변화로 수년 후에는 주변의 천연

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. 따라서 조성 정지 주변의 자연 나 기존 조성어

장의 생물조사는 해 림 조성장의 수년 후의 상황을 측, 리방침을 결정하는데 

요하다.

 1) 경합생물

  다시마 등 해 림과 다른 생물과의 경합 계는 복잡하지만 착생기반에 한 경합은 

해조류간의 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기본이며 조사도 복잡하지 않다. 해조류 외에 부

착 동물도 경합한다.

  ① 경합해조 : 식생조사 시 미소한 것과 출 이 은 것 등 양 으로 크지 않는 것은 

제외한다. 출 량도 많고 상으로 하는 해 림종과 경합이 상되는 것에 국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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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 조사한다.

  ② 경합동물 : 다시마 등 해 림의 부착기질을 빼앗는 것으로는 말미잘류, 우 쉥이류, 

해면류 등이 있다. 주변의 자연 와 기 시설된 어장에 있어서 이들 부착 동물의 

출  수심 등을 조사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.

  2) 식해(食害)동물

  다시마 등의 해 림에는 각종의 식해동물이 출 하지만 해 림에 미치는 향은 그

들의 종류, 도 등 식해동물과의 조건과 생육단계, 량 등 해 림의 조건에 의해 변한

다. 식해동물로는 성게류, 복류 등이 있으나, 특히 성게류는 사력질 지역에서도 서식

하는 것이 있어 식해작용이 강하다.

4. 착생 도 악

  해 림의 도는 종류, 지역, 지형 등에 의해 차이가 크다. 조성지 주변에 있는 천

연 나 기존 조성어장에 있어서 2년 이상 조사한 결과를 심으로 착생 도를 악

한다. 한 필요에 따라서 실증시험을 실시하여 착생 도를 조사하고 조성계획 작성

과 사업효과에 참고한다.
 

(해설)

  착생 도는 개 방형(方形)구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지만, 신뢰성 있는 생육 도를   

조사하기 해서는 신뢰한계 95%, 오차 30%정도를 기 으로 한다. 도뿐만 아니라 

도와 엽장, 엽폭과 엽 량 등의 계도 조사하여 정 도를 추정하고 시설물 배치

에 참고자료로 한다.

5. 해 림 조성지에 있어서 해요인 악

  해 림의 성장을 해하는 요인을 사 에 조사한다.

(해설)

  일반 으로 해 림 조성 지는 도시폐수나 산업폐수에 의한 오염이 진행되지 않는 지

역으로 문제는 거의 없다. 기존자료가 있으면 참고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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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증식 가능량의 추정

  해 림 조성에 있어서 주변 자연어장의 자료에 의거 사  해 림 생산 가능 량을   

추정하여 이를 반 하여야 한다.

(해설)

  지 가능면 을 조사하여, 지가능면 에 한 기 생산량으로부터 각 사업에 있

어서 증식 가능 량을 추정하게 된다.

제 3 장 개발방법과 선정

1. 개발방법의 분류

  해 림 조성의 개발방법은 새로운 어장조성과 황폐어장의 복원으로 크게 별된다. 

자는 조성장소의 질에 의해 사질 와 암반․자갈지  개발로 나 어진다.

(해설)

 1) 새로운 어장의 개발방법

  새로운 어장의 개발은 질과 수심 등을 고려하여 물리  환경조건이 부 합함으로

서 해 림의 생성이 조한 장소를 각종 수법에 의해 개선하여 해 림 조성의 우량어

장으로 개발한다.

 2) 갯녹음 등 황폐어장의 복원

  과거에 해 림이 무성했던 천연 가 잡조류나 식해동물의 침입․ 유 등을 주로 하

여 생물  조건에 의해 생산성이 하게 하하여 자연 으로 회복할 기미가 없는 

천연 가 황폐어장이다.

  이들 장소는 해 림조성에 필요한 물리․화학  조건이 좋은 장소이며, 이들 장소에 

신규어장의 개발과 같이 착생기질 투입이나 폭  등에 의해 해 지형을 크게 변화시키

지 않고 생물조건을 제거하든지, 번식을 조장함으로써 우량어장으로 생산을 회복할 수 
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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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개발방법

개발방식명 시설 내용 등

(사질 )

자연석 투입방법  자연석을 투입하여 해 림을 조성하는 방법, 랑 등의 향이 

큰 장소에서는 형의 것을 투입한다. 한 석재의 분산이 상

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틀 등을 주 에 배치하여 방지한다.
콘크리트 투입방법  자연석을 투입하기 곤란한 지역이나 소형 돌로는 사질 에 매몰의 

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원통형어  블록 등을   자연석 용으

로 하여 투입한다.
네트론 이  방식  기질로서 해 림의 착생력을 생각하면 망목구조의 네트론 이

를 사용하고 이것을 지지체인 콘크리트블록에 고정한다. 네트론

이 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해 고무밴드로 고정한다.
철망틀방식  소형의 자연석을 단독으로 투입하면 부분은 매몰 는 분산된

다. 이것을 방지하기 해 수십개의 석재를 철재망에 쌓아서 철

망틀형으로 투입한다. 시설 에 화학제 시트를  깔아서 침하를 

방지한다.
강 일방식  강 일 2본을 사질 에 수직으로 박아 지주로 한다. 여기에 L

형강에 네트론네트를 피복한 것을 부착하여 해 림을 착생시킨다. 
콘크리트블럭에

로  연결방법

 일정간격으로 콘크리트 블록을 투입하고 각각의 콘크리트블럭간에 

로 ( 는 이 )등으로 연결하여 해조류를 착생시키는 방법

(암 개발)

숭지(嵩地)방식  자연석과 콘크리트블록 등에 의해 해 림 서식 수심 까지 숭

지한다.
평 단방식  평탄한 암반을 상 해 림 서식 수심 까지 잘라낸다. 평편한 

암반의 끝부분을 따라 실시한다.
도류구( 流溝)방식  평평한 암반을 간출부(刊出部)에 도랑(溝)을 조성하여, 도랑 내

에 상해 림을 생육시킨다.
콘크리트블럭에

로  연결방법

 일정간격으로 콘크리트 블록을 투입하고 각각의 콘크리트 블럭간

에 로 ( 는 이 )등으로 연결하여 해조류를 착생시키는 방법
육성용 도료에 의한 

방식

 해조증식이 용이하도록 용액을 콘크리트 구조물제품 표면에 50

마이크롬 두께로 도포 후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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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개발방법 결정

  조사, 계획 자료에 의거 지  개발방법의 선정을 검토함과 동시에 해 림의 상황과 

어장의 정 이용을 고려하여 배치방법을 결정한다.

(해설)

  사업이 계획된 지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개발방법을 선택하여 어장을 

조성한다.

 1) 사업계획 검토 : 사업비 등을 기 로 년차별 계획을 작성한다. 한 작년의 실시시

기는 상 해 림의 번식기간을 고려해야 한다. 실시시기가 늦어지면 생산효과는 

히 하된다.

  2) 지선정 : 물리․화학  환경과 서식장에 의거 사업이 계획된 지역 내에 최 지를 

선정 한다. 그 지역의 종합 인 어장이용의 입장으로부터 검토한다.

  3) 개발방법 선정 : 지조사에 의해 선정된 장소의 질과 수심 특히 생산성, 사업의 

난이성 등으로부터 검토하여 개발방법을 결정한다.

  4) 시설구조 검토 : 사질 의 개발은 랑, 표사와 세굴에 의해 매몰과 손을 피하기 

해 충분히 시설구조를 검토하고 기존의 시설로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

랑, 조류를 효율 으로 이용하기 해 시설의 구조가 가장 요하다.

  5) 시설배치검토 : 어장의 유효이용, 조성기술상의 문제 등을 배려하여 배치를 결정

한다. 시설설치는 상 해 림의 생산가능 수심으로 한다.

제 4 장 리

1. 목

  해 림 조성사업에 의해 조성된 어장에 있어서 고수 의 안정  생산을 유지하기 

해 생산 리와 생물환경 리가 필요하다.

(해설)

  해 림 조성은 목표로 하는 연간생산량과 어장가치를 지속 으로 달성해야 하며, 단

기간에 황폐되는 일이 없이, 우량어장으로서 높은 수 의 안정된 생산을 유지하는 것

이 바람직하다. 해 림어장이 황폐된 원인으로는 시설의 매몰, 이동, 손 등 물리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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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인, 해   생물의 침입 등 생물환경의 변화, 특히 부 한 채취에 의한 해 림의 재

생산 해 등 생산 리상의 문제 등이 열거되지만, 여기에는 물리 인 문제에 국한하

지 말고 황폐를  방지하기 한 생산 리와 생물환경 리에 해 검토해야한다.

2. 생산 리

해 림 조성 어장에 있어서 안정  생산을 유지하기 해서는 연차 으로 조성 상  

해 림을 보호하기 해서 부 한 채취 등을 지한다.

(해설)

  어구어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할 요한 은 1년차의 해 림이다. 그러나 해 림 종

류나 지역에 의해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 으로 1년차의 해 림을 보호

해야 한다. 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방법으로 윤작체제, 어구 등을 설정하고 있지만, 

그 효과는 종류나 지역에 따라 다르며 실시에 있어서는 비 인 시험이 필요하다.

3. 생물환경 리

  조성된 해 림 어장을 방치하면 해  생물의 침입, 정착 등 생산 환경의 악화에  

의해 생산성이 하될 수 있으므로 생물환경 리의 필요가 있다.

(해설)

  해 림이 조성된 해역은 육상에 비해 환경이 불안정하며, 거기에 서식하는 식물도 

거의가 해조류이며 다년생이라 하더라도 육상의 것에 비해 단명이다. 따라서 해조 군

락은 안정도가 비교  낮고 육상식물 군락과 같이 한 종류가 우  하여 동일 장소에 

수년이상 생장을 지속  하는 있는 일은 거의 없다.

  생물환경 리라는 것은 해 생물의 침입에 의한 조성어장의 생물 환경 악화와 함께 

해 림 생산성의 하에 의한 손실을 감소하기 해 취한 생물환경개선과 보존을 말하

지만 해조류 종류에 따라 생산성의 하속도 즉 황폐하는 속도가 달라 특히 황폐와 회

복의 주기 등도 크게 다르다. 따라서 생물환경 리를 실시하여 효율 으로 생산안정을 

도모하기 해서는 각 어장마다 특성 악이 필요하며 그것에 기 하여 구체 인 리

방법을 선정해야 한다. 생물환경 리는 해  생물의 침입에 따른 감소에 의한 손실과 

리에 필요한 경비와 균형을 고려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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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) 조성어장의 상황진단

  해 림 조성어장에 있어서 생물환경이 악화하여 해 림 생산성이 하되고 자연 으

로 회복되는 것이 측되지 않을 경우 인 으로 생물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. 생

물환경개선의 실시는 생산성의 하와 함께 손실과 개선에 요하는 경비와의 균형 측면

에서 단해야 하지만, 그 기반으로 되는 것은 상 해 림의 생육상황, 해 생물에 의

한 피해상황의 악하는 것으로 양자의 추이를 측하는 것이다.

  생물환경 개선은 조성어장의 상황을 일정 기 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

하지만, 어장에 의한 변동이 크고 균일한 생산성 유지가 어려운 어장은 경험 으로 

응할 수밖에 없다. 각 어장마다 아래와 같이 상 해 림 최 한계량, 잡조류의 허용 

한계량, 식해동물의 허용한계량을 정하고 각 생물의 상과 각 한계량을 련지어 

단한다.

   ① 상해조의 생산최  한계량 : 조성 목표로 하는 생산량을 기 으로 한다.

   ② 잡조류의 허용한계량 : 잡조류와 상 해 림과의 경합 계는 해조의 종류에 의

해 내용이 다르다. 지역마다 잡조(雜藻)의 허용한계량을 정하고 이것과 상을 

비교하여 검토한다.

   ③ 식해동물의 허용한계량 : 잡조류와 같이 허용한계량을 설정한다. 菊地 等(1975)

은 자연 상태하에서 조식성동물량이 200g/㎡ 이상이면 식생 괴가 일어난다고 

보고하고 있고 국내 실험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식해동물의 허용

량은 최고한 200g/㎡ 이하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

 2) 잡조 제거

  해 림 조성어장에 있어서 상해조의 생산량이 최  한계량 이하로 감소하고 그의 

원인이 허용한계를 상회하는 잡조류의 번식이 명확하고 상해조의 생산이 자연 으로 

회복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인 으로 잡조류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. 해 림 조

성 효과는 보통 5～6년이므로, 5～6년마다 생산최  한계량과 시험연구기간 등의 의견

을 참고하여 잡조류를 제거한다.

  잡조류 제거는 상 해조류의 착생하는 면 을 확 함과 함께 잡조류의 번식력을 약

화시켜 상 해조류의 경쟁력을 상 으로 증 시켜 상 해 림의 안정  재생산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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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으로 한다. 구체 으로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   ① 채취 : 형 해조 제거에 유용

   ② 암면박리 : 일반 으로 다이 마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형의 해조나 석회조

류 등도 제거할 수 있지만 네트론 이 방식, 채롱방식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   ③ 고압수분사 : 고압수를 기질 면에 분사하여 잡해조를 제거하는 방식이며 소형 

해조, 속해조를 포함해서 제거할 수 있고 한 네트론 이 방식, 채롱방식에도 

사용할 수 있어 조성어장의 리에는 유효한 방법이지만 사용기기 등에 경제성

이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.

   ④ 체인진동 : 수면에 설치한 부자에 의해 체인을 수하하여 랑에 의해 진동시켜 

잡조를 제거한다.

   ⑤ 체인 인 : 선박으로 철재체인을 인하여 해 의 잡조를 제거하는 방법과 선박

을 고정하여 체인을 선박에 감아 내려 해 의 잡조류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.

   ⑥ 기질교환 : 네트론 이 방식 등 교환 가능한 기질만이 유효하다.

   ⑦ 복석(覆石) : 갈고리 등에 의해 석재를 뒤집어 잡조류를 제거한다. 소형 석재에 

유효하다.

 3) 식해동물제거

  성게 등에 의해 조성 해 림이 피해를 받을 경우 제거해야 한다.

 4) 종묘 이식

  해 림 조성어장에서는 다시마 등의 경우 통상 포자량 등의 부족에 의해서 생산 하

가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. 그러나 포자가 유체로 되어 육안 크기로 될 때까지 감모

는 막 하다. 인 으로 종묘를 생산하여 감모를 막거나 이들을 사용하여 안정 으로 

군락 재생산을 조장해주는 것이 목 이다.

 5) 시비

  해 림 생장에 필요한 원소는 식물체가 흡수 가능한 각종의 화합물로서 원소에 따라

서는 량이 은 해조류, 식물 랑크톤에 의한 격한 흡수를 반 하여 감소하고 

해조의 생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된다. 그 에서도 양염이라고 불리는 인산인, 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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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질소, 아질산질소, 암모니아질소, 규산규소는 겨울에서부터 에 걸쳐 량으로 이용

되기 때문에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해수 에 극히 소량만이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아 

해조 생육을 하여 시비를 결정해야 한다.

4. 리 원회

  해 림 조성지의 리․운 에 있어서 운 원회  리 규칙 등을 작성하여 활용

한다.

(해설)

  해 림 조성 등에 있어서 조업과 어장 리 실시 등에 있어서는 운 원회와 리 

규칙 등을 정하여 해 림 조성장의 유지 리  이용의 정성을 도모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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